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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onHousingSeniorPreferenceofthe
Middle-AgedandtheElderly

-FocusingonSeniorWelfareHouse-

LeeKwangSun
Advisor:Prof.OhEul-im Ph.D.
DepartmentofSocialWelfare,
GraduateSchoolofChosunUniversity

Nowadaysourcountryhighlightstheneedonlyforthedevelopmentandthe
distributionofthesilverindustryortheseniorcitizens'well-fareandhousing
facilities.Butthedistributionofthefacilitiesisstillinthefirststage.Private
enterpriseshavenotrevitalizedthetownsfortheagedandthetownsareconsidered
tobeexpensive,whilethedamageoftheresidentsbybecomingthebankruptofthe
constructionenterpriseshascausedmoreandmorestrongdistrustfortheprivate
enterprises.
Today'syoung-decreasing-but-old-increasingstructureofourcountryshowsthat
thesocialburdenoftheyoungwhohavetosupportourcountryisgettingheavier
andheavier.Thisstructureismakingtheseniorcitizeǹsproblem moreandmore
serious.Asthewantsforthehouse,oneofthecommondesiresoftheelderly,are
thematerialnecessitiesformaintainingtheirexistence,privateenterprisesandthe
governmenthavetodiverttherecognition ofdistrust,cooperateeach otherto



developtheseniorcitizens'well-fareandhousingfacilities.
Inordertoovercomethisproblem,itisnotnecessarytodevelopfacilitiesonlyfor
theexistingmiddleclassbutnecessarytodevelopthedifferentiatedfacilitieswhich
anyonecanmoveinandspendhisorhercomfortableoldagein.Thereforeinthis
researchIregardtheinexpensiveseniorcitizens'well-farehousesmadebythe
privateenterprisesasthepreferredcustom-madewell-farehousing development
project.Thefollowingisaboutthehousingpreferences.
Thisresearchshowedthatsomeonewhohaseconomicpowerintheoldage,is

inthe30-under60age,andlivesinGwang-ju,wasquestionedbyanagegroup.
Eachagegroup wasgiven80copies.Allofthem were240copies. Theyare
randomized.Therewillbedifferentviewpointsfortheseniorwell-fareandhousing
from various-agedpeopleand from theirpresentsituation ofeitherthey have
preparedfortheoldageornot.
Theresultsareasfollows.
First,toliveahappylifeoftheoldageinthepre-agingcitizens,theythinkthat
savingsisthehighest.Itsrateis30.3percent,thencomesanationalpensionand
privatepensioninthatorder.
Second,themostanxietyintheoldageistheeconomicproblem.Itsrateis49.5
percent andthencomeshealthproblem.Itsrateis45.7percent.That̀sbecausethe
oldfeeltheuneasiestabouttheireconomicproblem andhealthproblem.Atthis,It
showedusthatwewereworriedaboutthedegenerationofthephysicalfunction
andthelossofsocialrolewhenold.
Third,Intheanswertotheresponsibilitysupportingtheoldage,tolivewithout
other̀shelpis75.5percent,nottolivewiththeirchildren61.2percent.Asaresult,
theyhadthemostreplynottolivewiththeiroffspringwhenold.
Fourth,ifyoulookedintothedifferencesbetweenthegroupswhichweredivided
generally,speciallyaboutthenecessityforthedevelopinganddistributinginthe



seniorcitizeǹswell-farehousing,itwasfoundthatthenecessityforthedeveloping
anddistributingintheseniorcitizeǹswell-farehousingwasabout85percent.
Fifth,according togeneral characteristics,theanalyzingresultofthesenior
citizeǹs well-fare housing was as follows.53.7 percentofthem said,after
consideringtheconditionsoflocation,facilities,andthecost,theywoulddecide.As
aninducementtomovein,medicalserviceandtheservicefortheoldarehighest.
Itsrateis56.4percent.42.0percentsaidtheywouldmoveinwhentheyareinsick
condition,36.2percentsayingwhentheyarelonely.
Sixth,thetypeofthehousingoftheoldwhowantedtoliveinwasthecountry

housing.Itsrateis70.7percent.Thenumberofthefittingfamilyofthesenior
citizeǹswell-farehousingwaslessthan30families.Itsrateis55.9percent.30-
under60familiesis33.0percent.Asfortheenvironmenttomovein,thetypeof
suburbancitiesis55.9percent.thencamecountrytypeinthatorder. Itsrateis
31.4percent.
Itcanbeinferredfrom thesurveythatthefacilitiesarenottheplaceyougo

whenyou'reinillconditionorwhenyouneedothers'supportbuttheplacewhich
couldlessentheeconomicburden,keeptheseniorcitizens'health,andcouldbe
spentmorecomfortableand easierold agein.Itwasthenecessary thatthe
governmentauthoritiesshould systematizeaspecialhospitalfacilities,havethe
responsibilityofthequalityoflifeorhealthoftheoldwhomovedinthehousing
throughthevariouslecturesonartistictopicsorconvenientfacilities.Asthehighest
preferencesarefortheseniorcitizens'well-farehousing,itneedsmorenational
backingwayssuchasinsuringprofitstotheprivateenterprises,furnishingtheold
withgovernmentsubsidies,loanatcheapinterest,andtaxfavors.
Wehavefoundthatthereisadifferencebetweenthehousingpreferencesofthe
elderlywholivedinbigcityandthoseofthesmalltowns.ThusIthoughtthat
eachareaneededitsfittingarelayoffacilities.Forthatreason,Ihavestudiedthe



housingpreferenceslimitedthecityofGwang-ju. Atthis,Ihopethataprivate
enterpriseoranindividualwilldevelopordistributethefitfacilitiesofthehousing
preferenceinGwang-ju.Forthatobject,thisthesiswillhold theactualproofof
greatworth.



제제제111장장장 서서서 론론론

제제제111절절절 연연연구구구목목목적적적

우리나라는 70년대 이후 짧은 기간에 눈부신 경제성장과 의학의 발달 등
으로 사회발전과 장수라는 행복한 비명과 무거운 숙제를 떠안게 되었고.이
러한 결과로 우리는 고령화라는 크나큰 짐을 지게 되었다.경제발전과 더불
어 여성들의 여권신장에 힘입어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저 출산과 고령화라는 산통을 겪게 되었다.이러한 급속한 사회의 고령화 진
행은 오랜 시간에 걸쳐 고령화 사회를 준비해 온 선진복지국과는 달리 우리
나라는 그만큼 준비하는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다(김태일,2008:21).전통적 가족구조화 에서는 노인이 소유한 경험과 지식이
자녀들의 생활에 기본이 되었으나 산업사회의 가치관인 능률과 효율은 노인
의 지식과 경험을 쓸모없게 만들어 결국은 노인계층을 가정과 사회로부터 소
외계층의 존재로 전락시켰다.특히 산업화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핵
가족화 추세는 경로효친사상이 퇴색되고 노인들의 지위를 저하 시키면서 현
대사회의 노후부양문제로 대두되게 되었다(최순남:297).
또한 경기침체의 여파로 기업체들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노인들의 사회

생활 영역이 좁아짐에 따라 노인층에서는 빈곤,고독,질병,역할상실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게 되었다.이러한 사회적 현상 속에서 다양하게 나
타나고 있는 노인문제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현재 극소수의 노인
만이 혜택을 보고 있을 뿐 핵가족으로 인한 다양한 노인층의 문제가 방치되
고 있는 게 현실이다.그러므로 노화 할수록 사람들의 사회적 활동영역이 축
소되므로 대부분의 시간을 거주 공간 위주로 보내게 되는데 특히 젊은이들에
비해 노인들의 주거공간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환경에 대한 적응능력이 약화 된 노인의 삶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려면
기능적인 면과 함께 정서적인 면을 고려한 주거가 필요하다.주거(住居)란 인
간의 일상생활을 담고 있는 용기이며 삶의 질을 성취 하기위해 만들어 온 가



장 기본적인 환경으로 삶의 질이라는 본질적 가치를 위해 존재하는 도구적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김재일 외 22인,2001).그러므로 주거가 안정되지 못
하거나 부적합하면 노인의 삶에서는 치명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토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2007년도 노인 가구 주거실태조사」만65세 이상
노인 9724명중 67.1%가 자녀와 따로 거주하고 싶다고 대답하였으며,39.4%는
자녀 주택의 거리와 상관없이 따로 살고 싶다고 답하였으며 27.4%는 가까운
곳에서 별도로 거주하고 싶다고 응답했다.또한 장년층 5,08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82%정도가 노인이 되었을 때 자녀와 분리 거주하려는 추세가
젊을수록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국토연구원,2008.8).이와 같이 경제적 여
건만 충족된다면 자녀들과 독립하여 자신들만의 노후생활을 즐기려는 노인인
구가 증가 하면서 이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의 다양화로 여러 계층
의 노인들의 욕구충족을 위해 본 연구자는 고령화로 문제에 노출될 노인에
대한 숙제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장년층들의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노후

생활의준비 실태 및 노후주거선호도에 대해 고찰한다.그러므로 노인의 문제
를 과거에는 가족이 해결 하는 방법에서 지금은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기
업에게 입주선호도에 맞는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제제222절절절 연연연구구구범범범위위위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범범범위위위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노인복지법에 규정한 노인주거복지시설 중에서 노인복지주택을 중심으로
중․장년층의 노후주거선호도에 따른 공급방향에 관한 연구 목적을 위해 다
음과 같이 연구의 범위를 정하였다.
중․장년층의 1인당 노후생활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노후에 가

장 염려되는 것은 무엇이고,현재 노후대책을 위한 월 저축은 어느 정도 하
고 있으며,노후의 생계대책은 무엇으로 준비하고 있는지,노후 부양책임의
의무는 누가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자녀와의 동거 의사는 있는지,노인복



지주택의 개발보급 필요성을 느끼는지,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
고 입주의사는 있는지,입주의사가 있다면 동기는 무엇인지,입주 시기는 언
제쯤으로 생각하고 입주방식이나,비용부담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
하는지,어떤 주거형태를 원하는지,노인복지주택의 세대수는 몇 가구 정도가
적당하고 입지환경이나,입주 시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연구를 위하여 문헌고찰과 선행연구를 분석하고,중․장년층의

노인복지주택에 대한욕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령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 방법은 연구자의 의도대로 직업에 따라 성별에 따라 소득에 따라

학력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생각 또한 다를 것이다.라는 가정 하에
다양한 직업과 연령층에 설문지를 배포하였다.또한 이론적 배경과 문헌연구
및 정부통계자료,보건복지부자료,한국노인문제연구소에서 발행한 자료,국
내의 전문서적 등 노인복지주택에 관한 자료를 통하여 미래수요층의 욕구에
맞는 시설을 공급하기 위한 설문을 하였다.



제제제222장장장 이이이론론론적적적 배배배경경경

제제제111절절절 노노노인인인주주주거거거복복복지지지시시시설설설의의의 의의의의의의와와와 유유유형형형

111...노노노인인인주주주거거거복복복지지지시시시설설설의의의 의의의의의의

60세 이상의 노인이 심신적.사회적.경제적 등의 이유로 가족과 생활하기
가 어려울 때,그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가
경영하는 시설이라고 간략하게 정의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인간다운 생
활의 보장과 사회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인들에게 수용,동원 및 기타
의 방법을 통해서 보호,치료,자립 등의 노인복지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목적
으로 설치된 장소,시설,건조물 이라고 할 수 있다(조남규,2003).
이에 관련한 노인복지법 제 2조의 노인복지의 기본이념을 살펴보면,「노

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
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
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
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따라서 노인복지는 노인
생활의 일부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노인생활 전체를 제도적으로 보
장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라 하겠다.이를 위해서는 노인복지는 1차적으
로 수혜대상자인 노인들에게 폭넓게 대응해야 하며,2차적으로 지역의 특성
이나 실태를 반영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즉
소득보장,의료보장,주택.환경보장,노인복지서비스 보장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친 고령화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이혜원,1996,손명숙,2006에서 재인용).
21세기의 주요이슈가 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는 공유,공용,공존이념의 실

천을 위한 물리적 환경계획의 패러다임전환이 요구되고 있다.특히 고령자
주택 및 주거환경은 대다수 고령자의 생활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사회에
서의 일상적인생활을 보장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노말라이제이션



(Normalization)이념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김태
일,2008;표지).
가정에서 노후를 보내는 노인들이 시설에 들어가서 사는 노인들 보다 노후

의 건강과 생활적응에 보다 긍정적이라는 연구들에 의하면 대부분의 노인들
이 노후에 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자신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집으로 알고
들어간다는 생각보다는 죽음을 기다리는 장소정도로 생각한다.그래서 거의
모든 노인들은 노후에 시설에 들어가서 살기를 희망하고 있지 않다(최순남,
2005:387).따라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시설화율을 낮추기 위해 재가복지 서비
스를 확장하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으나 장수함에 따라 병약한
독신노인이 증가하여 시설화율은 높아갈 수밖에 없다.경제수준이 높고 산업
화된 나라에서 노인인구의 약 4～7% 정도의 노인들이 시설에서 살고 있다.
동양권의 나라들은 아직 낮은 시설화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다가오는 세대에
노인시설 화율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복지를 위한 재가노인복지 서비스가 시설 서비스보다 긍정적이라는 평

가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선진국에서 시설화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독신 노인들의 문제에서 찾을 수 있
다.홀로 사는 연로한 노인들이 노환 혹은 그 외 다른 병으로 죽은 지 1주일
이 되도록 모르다가 뒤늦게 이웃에서 발견하게 되는 일이 종종 있었다.이러
한 사회적인것 외에 무의무탁한 노인,병약한 노인,가족간의 갈등으로 인해
갈 곳이 없는 노인이 가야 할 곳은 노인시설이다.이러한 시설화율은 산업사
회의 진전에 따라 점차 증가될 것이다(최순남,2005:403).
선행논문들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노인부양에 대한 전통적 의식이 희박해지

고 핵가족화 및 생활환경의 변화로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독립을 요구하는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노인들의 소득향상으로 연금제도와 각종 사(私)보험의
준비로 노년을 노인복지주택 시설을 이용하겠다는 선호도가 점점 높게 나타
남에 따라 수요인원에 맞는 시설확보와 선호도에 의한 다양한시설이 요구되
고 있다.



222...노노노인인인주주주거거거복복복지지지시시시설설설의의의 유유유형형형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종류는 다음과 같다 (08.4.4일부터
적용).

<<<표표표222---111>>>시시시설설설종종종류류류 비비비교교교표표표

변변변 경경경 전전전 변변변 경경경 후후후

노인주거
복지시설
종류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양로시설(통합)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통합)

-노인공동생활가정(신설)

*출처 :http;//www.mw.go.kr/front/jc/sjcoiiomn,jsp

가가가...노노노인인인주주주거거거시시시설설설의의의 종종종류류류

양로시설은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
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노인공동생활가
정은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노인복지주택은 노인에게 주거시
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 관리 등 일상
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위와 같이 노인주거복지설의 명칭을 통합 개편하였다.

나나나...노노노인인인복복복지지지주주주택택택의의의 입입입소소소자자자격격격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이하 ‘입소자격자’
라 한다)으로 한다.다만,입소자격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의 자라 하더라도



입소자격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또한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거나 설치하
려는 자가 노인복지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 입소자격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한다.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거나 임차한 자는 해당 노인주
거시설을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매매·증여나 그 밖에 소유권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이하 같다)또는 임대할 수 없다.
노인복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도 노인복지주택을 취

득할 수 있다.다만,상속에 의하여 노인복지주택을 취득한 자라도 입소자격
자가 아닌 자는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없으며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노인복지주택을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없다.

다다다...노노노인인인주주주거거거복복복지지지시시시설설설의의의 설설설치치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시장·군수·구청장”이라한다)에게신고하
여야한다<개정 2007.8.3>.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
준과 설치신고,설치·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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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에 대한 선호는 개인이나 가족이 원하는 집의 특성,또는 다양한 가족
의 특성에 따라 좋아하는 양상은 어떻게 다른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내
고자 하는 개념이다.따라서 주거선호란 여러가지 부문별로 구체적인 주거특
성에 대한 개별소비자의 수용-거부 정도라고 정의 할 수 있다(조은정,1994).
또한 주거선호는 상황의 제약에 따른 산물로서 공식적인 법의 변화,현재의
문제상황,경제적,기술적수준의 상승,가족 발달적 변화 등에 기인하며 단기
적으로 가치변화가 주거선호를 유도하고 오래동안 이것이 정착하게 되면 주
거규범의 변화로 나타나게 된다.주거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기준이 주거가치
의 개념이라면 주거선호는 일정한 주거특성에 대한 좋고 싫음이다.주거가치



의 연구결과가 주거계획에 있어서 보편적인 설계지침을 얻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주거선호는 구체적인 설계에 도움이 된다.이와같이 개인의 주거선
호는 그것이 주거에 대한 개인의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준비상태를 내
포하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는 보다 좋은 주거공급과 바람직한 주거문
화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개념이 된다(이경희외,1985,박미영 2008에서
재인용).
Hemple과 Tucker(1979)는 주거환경에 대한 개인의 선호구조는 두 가지 가

설로 설명 하였다.①경제적경쟁가설(economiccompetitionhypothesis)은 예
산비용과 소득에 따라 주거입지와 분화가 이루어진다.교통비와 주거비에 의
한 도심접근성과 쾌적한 주거공간사이에 대체(trade-off)선택모형을 세우는
지리학,주거경제학분야의 연구가 대부분 이러한 경향이다.즉 소비자의 유효
수요를 분석함으로써 주거선호를 추정하는 것이다.②사회적선택가설(social
choicehypothesis)은 개인이나 집단의 가치,요구,열망,선호등에 의하여 주
거지의 사회경제적 분화가 일어난다.즉 비실현적 소비자 수요까지도 분석하
여 주거선호를 추정하는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주거선호의 개념을 경제적 경쟁가설로 접근할 것인지 사

회적 선택가설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다음과같이 정리해 볼 수 있
다.
경제적 경쟁가설에 입각한 주거선호의 개념을 따르게 되면 자원과 시장상황
등 개인이 처한 여러 가지 제약을 전제로 한 후의 소비자 행동결과를 분석하
게 된다.따라서 현재의 주거상태가 가장 정확한 소비자 주거선호의 표현이
라고 보는 것이다(Smith,Barry,A Josep,1980,이영래,2005에서 재인용).

222...선선선호호호도도도와와와 욕욕욕구구구

선호도의 사전적 의미는 좋아하는 정도를 말한다.즉 다수의 대안 가운데
특정 대상에 대해 우선순위를 두는 경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동의도
(behavioralintention)의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욕구의 사전적의미를 보면
무엇을 얻거나 무슨 일을 하고자 바라는 일을 의미한다.현재의상황과 미래
의 자신이 원하는 상황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말한다.선호도의 정의가 여
럿중에 어느 하나를 가려서 좋아하는 정도라면,여러가지 중에서 선별하기
위한 기준은 그것을 선택하여 결정하는 그 사람 개개인의 욕구가 충족 되었



을 때,여럿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따라서 선호도를 측정하기 위해
서는 인지적 욕구의 정도가 어디에 귀착되어 있는가를 파악하여야 한다(2006,
남순옥).따라서 선호와 욕구의 차이처럼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분류하여 각
각의 욕구 조건을 선별하는 과정으로써 분석할 수 있으며 선호도에도 차이가
있다는 전제하에 연구가 진행 된다.이에 따른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욕
구에 관하여 이론을 고찰 해보겠다.
Abraham Maslow는 Rogers나 다른 인본주의자들과 같이 인간을 자아실현

을 위하여 노력하는 존재라고 규정하면서,태어날 때부터 두 가지 경향성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첫째, 생존적경향(survival tendency)은 기본적욕구 혹은 박탈동기

(deprivationmotivation)라고도 하며,인간의 생존을 단순히 생리적 차원에서
유지시키려는 경향이다.여기에는 생리적욕구,안전욕구,소속과 사랑의 욕구
그리고 자존감의 욕구가 포함된다.한 개인이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
하게 되면 신경증이 유발된다.
둘째,실현적 경향은 성장욕구(metaneed),즉 자신의 잠재능력,기능,재능

을 발휘하려는 욕구로서 생존적 경향이 충족되었을 때 나타나는 것이다
(Maslow,1970).인간의 욕구는 그 중요성과 강도에 따라 위계적으로 배열되
어 있으며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고 특정시기에 강하게 나타는 욕구가 있긴
하지만 모든 욕구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가장기본적인 생리적욕구
(physiologicalneeds)는 인간의 욕구 중에서 가장기본적이고 강하며 분명한
것으로,음식,물,공기,성,추위나 더위로부터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욕구로
써 주거의 욕구가 이에 해당된다.매슬로우는 이 단계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더 높은 단계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시도를 할 수 없게 될 것
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이에 주거의 욕구의 중요성이 부각된다고 볼 수 있
다(김동배외,2005:443).
사회적욕구는 모든 사람들이 생존,성장,충족을 위해서 필요한 기본요건들

이다.이 요건들은 주거,영양,보건,지식,소득,사회참여,개인의 자유 같은
것을 포함한다.욕구를 정의하는데 중요한 문제는 ‘누가 욕구의 기준을 설정
하느냐’하는 것이다.사회문제를 욕구의 측면에서 접근한 브래드쇼(John
Bradshaw)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회욕구를 네 가지 유형으로 설명 하였
다(정무성외,2001:65).
규범적욕구(normativeneed)란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 규정된 욕구를 말한

다.관습이나 권위,일반적 여론의 일치로 확립된 표준을 의미하는 이 욕구는



기존의 자료와 유사한 지역사회 조사나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해 제안된 욕구
이다.이 욕구에 장점을 보면 기존의 서비스 기준과 비교 가능한 비율로 표
시되는데 실제비율이 특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욕구가 존재한다고 본다.계
량화가 쉽고 구체적인 변화의 표적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며.반면,여
러 욕구단계가 지식,기술,가치변화에 따라 변화하기 쉽다는 것이다.
인지적욕구(perceivedneed)는 개개인이 느끼는 욕구 선호와 같은 것으로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욕구로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인지적 욕구는 대체로
사회조사를 통해 개인별 응답자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물어보는 방법으로
욕구를 파악한다.인지적 욕구가 개인 각각의 반응에 따라 기준이 변하며 상
황에 따라 수시로 변한다는 단점을 가지고는 있으나,소비자의 잠재적이고
실질적인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방법이다.
표출적욕구(expressedneed)는 서비스의 수요에 기초한 욕구이다.즉 어떤

것에 대한 수요에 의하여 느껴진 욕구가 행동으로 표출된 것이다.개인이 서
비스를 얻기 위해서 실제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가에 대한 여부가 핵심적인
변수이다.이 욕구에 강점은 인지한 욕구를 실제로 행동에 옮기게 되는 상황
을 강조하는 것이며.반면 이 욕구를 가진 모든사람이 서비스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이 욕구는 원조를 구하는 사람들의 수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사
회복지 서비스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욕구의 개념이다.
상대적욕구(relativeneed)는 다른 사람이나 타 지역과 비교해서 정해지는

욕구이다.욕구는 특정한 기준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한 지역의 욕구
와 유사한 다른 지역에 존재하는 서비스와 차이에서 측정되는 비교욕구로서
비슷한 다른 지역에서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해당 지역에서 제공받지 못한 욕
구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상태에서 두 집단의 욕
구를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한 지역사회에서 존재하는 서비스의 수준과
비슷한 지역에 존재하는 서비스 수준과의 차이로 측정된다.
이상에서 설명 한 바와 같이 선호도는 개개인이 욕구하고 생각하는 것,또

는 욕구로 되어야 한다고 느끼는 것을 분별하여 선택하는 것이다.사회적욕
구를 정의하는데 있어서 ‘누가 기준을 정하는가’가 가장중요한 문제이다.
규범적욕구와 비교욕구를 규정하는 데는 전문가 또는 사회가 주체가 되지만,
인지욕구와 표출적욕구는 욕구를 가진 당사자가 주체가 된다.표출적욕구는
서비스의 수요에 기초하지만,인지적욕구는 개개인이 느끼는 욕구로써 선호
도에 기준이 되는 욕구이다.이러한 선호도는 욕구를 가진 당사자의 의견을
파악하는 것임으로써 인지적욕구와 같이 사회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있다



(2006,남순옥).

제제제333절절절 외외외국국국의의의 동동동향향향

111...일일일본본본

가가가...노노노인인인주주주거거거복복복지지지시시시설설설의의의 특특특징징징 및및및 입입입주주주방방방식식식

노인주거시설의 기능은 노인들에게 필요한 의료시설,여가시설등 각종 서
비스제공시설과 주택으로 구성된 복합주거단지이며,우리나라 용어로는 ‘노인
촌’또는 ‘노인주거단지’로 해석하는것이 적합할 것이다.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고령자들이 집단적 혹은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주거시설의 의미로 사용되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따라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양로원이나 요양원과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다른 종류의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유료화된 서비스시설이다.유료노인주거시설은 입주자들이 지불한 입

주금만으로 운영된다.따라서 입주자들도 저소득층이 아닌 중간 소득층과 고
소득층의 노인들이 된다.
둘째,다양한 기능들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단지시설이다.양로원이나 요양

원이 단순한 수용기능의시설에 머무르고 있는 반면,실버타운은 의료시설과
각종 오락시설,체력단련시설 등 각종 서비스시설을 갖추고 있어 단순 거주
시설의 차원을 넘어 입주들의 2차적인 욕구까지도 만족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설이다(김태일,2008:251-252).
입주방식으로는 ① 분양방식은 주거부분에만 한하여 소유권을 가지며 노인

계층에 한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것으로 공용부분의 소유권은 갖지않기 때문에
각종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② 종신이용권방식은
말 그대로 종신에 걸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으로 소유권은
갖지 않으나 일정기간 내에 사망 혹은 퇴거할 경우 입주기간 동안의 사용료
를 제외한 입주금을 반환해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③ 회원권방식으로는 기
본적으로 종신이용권방식과 같은 것으로 주거부분과 공용부분을 이용할 수



있으며,골프회원권과 마찬가지로 매매할 수 있으나 그 대상은 노인계층에
한정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④ 임대방식은 흔히 말하는 전세와
유사한 것인데 전세금에 해당되는 입주보증금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주거부분의 거주권을 확보하는 것으로 시설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별
도로 계약을 맺어 서비스제공비용과 주거비를 매달 지불하는 방식이다.

나나나...공공공간간간적적적 특특특징징징과과과 제제제공공공서서서비비비스스스

노인주거시설은 기본적으로 종래의 집합주택과 별다른 점은 없다고 할
수 있으나,공간계획상 가장 큰 특징으로 거주공간의 설계 및 의료.보건시
설,생활을 지원하는 공용시설부분이 충분히 배려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
다.



‣시설기능의 오픈 ‣거주기능의충실
‣생활관련서비스의 제공 ‣신체기능변화의대응
‣여가활동의 충실 ‣주거단위의 다양화
‣활발한교류의 유도

건강유지시설 건강관리시설

• • •

• •

• •

완충 공간

공용편의시
설

관리시설

거주시설

의료시설

•

‣거주,공용 의료시설의 종합적 관리 ‣시설내의 간호시스템화
‣거주자의 상담,면접 ‣지역 내의 의료시설과의 연계
‣정기적인 활동계획 추진

<그림 2-1>유료노인주거시설의 기본적인 공간구성 (김태일,2008:255)

거주부분은 크게 부부용 주택과 독신용 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고,부속적



인 공간으로 가족면회시 숙박을위한 객실(GuestRoom)도 포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주택내에는 간단한 취사공간,화장실,욕실,수납공간 그리고 고
령자의 신체적인 특징상 안전사고에 대비하기위해서 12시간동안 현관출입 혹
은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자동적으로 관리사무실로 연락되는 생활
리듬체크시스템 그리고 긴급시의 연락벨 등이 갖추어져 있어 일상생활을 안
심하고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공용부분은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
는 부분으로 식당,공동욕실,집회실,오락실,도서실,체육실,연수실,교실,
이발소 및 미용실 등을 포함하고 있다.의료 및 간호부분은 간병을 필요로
할 때 시설 내에서 충분히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병실 등을 구비한 진료소,
병원 등을 갖추고 있거나 인근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대응하는 형태가 일반적
이라고 할 수 있다.
관리부분은 거주부분 .공용부분.의료 및 간호부분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분야로,거주자에 대한 각종 정보제공 및 사업기획 그리고 시설 직
원의 관리 등을 수반하고 있다.이와 같이 유료노인주거시설은 주거부분과
여러가지 기능의 공용시설로 구성된 복합시설의 성격인데,공용시설에서는
다음의 표와 같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자
유료노인주거시설이 새로운 서비스 형 노인주택으로 성립할 수 있는 조건이
기도 하다(김태일,2008:256).또 하나 경영방식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미국의 노인 장기보호시설은 주거단위의 임대(leaseoflivingunit)의 기본 틀
위에 서비스로 별도 납부를 병행하는 데 반해,일본의 장기보호시설은 임대,
분양,종신이용권,연금운용 등의 다양한 방법에 의존한다는 것이다.(김달수,
2003)

222...미미미국국국

가가가...미미미국국국의의의 유유유료료료노노노인인인복복복지지지시시시설설설

미국은 1950년대에 이미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으며,2000년 현재 65세 이
상 노인인구의 비중이 12.4%를 기록하고 있다.미국은 2차 대전이후 “노인주



택”(Elderlyhousing)이 등장하였으며 1960년대 후반 미국중서부 지역의 도시
를 중심으로 부동산개발 추세와 함께 사회,경제적인영향력에 의해 자연발생
적인 은퇴촌(NaturallyOccurringRetirementCommunities:NORCs)이 개발되
면서 노인주택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였다.개발업자들은 노인들이 함께
모여서 생활하려는 추세를 사업기회로 이용,본격적으로 노인을 위한 주택
(Housing forSeniors)을 개발하였다.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종교기관들을
중심으로 연속적 보호 체계형 노인공동체(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ies:CCRCs)가 등장하였다.초창기 CCRCs는 운영단체의 종교적인
성격이었으나 이후 재정적위기를 맞이함에 따라 일반기업체가 개입하게 되었
으며,운영방식도 다양화 되었다.1990년대 말과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생활
지원주택(AssistedLivingResidences)이 부상하게 되었다.현재 미국의 민간
노인주택의 유형의 CCRCs와 생활지원주택(AL)외에도 SeniorsApartments,
CongregateSeniorsHousing이 있다.
미국의 민간 노인주택시장은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노인인구증가 추이와 노인주택건설 동향을 감안 할 때 향후 노인주택
시장은 2000년에 1,000억 달러에서 2010년에는 1.6배(1,590달러),2020년에는
2.7배 (2,470억 달러)그리고 2030년에는 4.8배(4,900억 달러)로 증가할 전망이
다(http://blog.naver.com/polvdalai).

(((111)))노노노인인인주주주거거거시시시설설설과과과 노노노인인인요요요양양양시시시설설설

미국에서는 노인을 소비자로 보는 주거산업이 활발하다.이들 사회에서는
정년퇴직 후 연금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대화,취미,오락 활동도
함께 하며 여생을 즐겁게 보내려는 노인들의 비율이 적지 않다.이러한 노인
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산업 중에는 노인전용아파트,노인촌락 등이 있다.미
국에서는 2,600개소 이상의 분양형 또는 임대형 운영방식에 의한 노인촌락이
있는데 그 중 대부분이 캘리포니아,아리조나,플로리다 등 기후가 온화하고
경치가 좋은 곳에 집중되어 있다.아리조나주훼닉스 근교에 있는 썬시티(sun
city)는 1960년대 초 이 촌락의 건설이 착수된 이후 현재는 노인이 집단 주거
하는 도시로 탈바꿈하였다.



또한,캘리포니아주 북쪽에 가면 Weed라는 인구 3,000명의 작은 도시가 있
는데,이 도시인구의 반 이상은 65세 이상 노인이다.이 도시의 관공서나 상
점은 노인 직원 혹은 자원봉사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도시 축제도 노인
들에 의해 운영된다.공원에서는 70대 남녀가 결혼식을 올리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으며 노인들이 집에서 만든 수공예품을 판매하는 별도의 상점이 있
기도 하다.물론 이 도시에 노인들이 그토록 많은 것은 타 지역에서 은퇴한
사람들이 이 지역으로 이주하였기 때문인데 이곳으로 노인들이 자연스럽게
이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온화한 기후와 값싼 물가,그리고 주변의 노인들이
쉽게 찾아갈 휴양지가 많기 때문이다.이렇듯 노인들이 어느 특정한 곳에 모
여 사는 이유는 노인전용 주거시설에서의 거주,은퇴농장 형성,혹은 온화한
기후와 아늑한 환경으로의 이동이 주류를 이룬다(배남순,2004:24).

나나나...미미미국국국의의의 노노노인인인복복복지지지시시시설설설

① 공동주택(PublicHousing)은 1960대 이후 노인인구증가에 따라 주택 및
도시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공동주택에 미국노인의 3% 정도가 살고 있
다.예로 빅토리아 프라자인데 이 건물은 1960년 텍사스주의 산 안토니오에
세워진 9층 건물이다.이 주택은 노인들이 생활하기 편리하도록 특별히 설계
된 건물이다.빅토리아 프라자에 처음 이주한 노인들은 그 시설과 환경의 만
족이 결혼시절의 만족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그래서 이 공동주택은 자
신의 생활을 개선하고 사회적으로 동기를 자극받기를 원하는 노인들에게 신
선한 충격과 만족감을 주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② 공원주택(MobileHomePark)은 연금수입이 낮아서 빅토리아 프라자

같은 주택에 들어갈 수 없는 퇴직자들이 선호하는 주택이다.
③ 은퇴공동체(RetirementCommuntity)는 기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경치

좋고 기후가 따뜻한 지방에 공원주택촌을 건설하여 경제적으로 부유층에 속
한 노인들에게 임대 혹은 분양하고 있다(최순남,2005:418-419).
은퇴촌은 필요에 따라 몇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활동적인 노년층을 위한

활동적 은퇴촌(ActiveAdultCommunity-Resortstyle)),도움없이 살 수 있



는 독립주거형 은퇴촌(IndependentLiving)으로 집이나,콘도,아파트,또는
타운 하우스에 거주한다.연속 (24시간)보호 은퇴촌(ContinuousCare)이 있고,
제3자 의존은퇴촌(AssistedLiving),NursingHome,치매전용시설이 있다.한
국의 소위 xx타운 이라고 부르는 은퇴자 집단거주 형태는 의사,간호원이 상
주하는 Continuous Care 형태이고,농촌에 산재한 은퇴촌은 독립주거형
(Independent)으로 구분 할 수 있을 것 같다.
미국의 베이비부머들의 의식조사결과는 앞으로의 미국 은퇴형태의 방향을

가늠해 볼수 있다.전체적으로 그들은 은퇴에 필요한 충분한 돈이 될 때까지
은퇴하지 않겠다고 했다.2001년 그들은 55세에서 64세 사이에 은퇴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2005년 조사에서는 65세에서 70세사이 은퇴할 예정이며,그 중 60%는 65

세전에 은퇴예정이며,17%는 은퇴없이 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은퇴가 생활
의 질을 증진 시킬 것 이라고 생각하는 베이비부머는 2001년 27%에서,13%
로 줄었다.20%의 여성 응답자는 오히려 생활의 질이 떨어질 것 이라고 답했
다.베이비부머들은 은퇴 후에 어떤 형태든지 장기만성질환에 대비해야 한다
고 말했으나,장기요양 보험을 갖지 않았으며,국가가 자신들이 늙었을 때 돌
봐줄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갖고 있었다(http://cafe.naver.com/wooamhr/119
3).
④다세대주택 악세사리아파트(Accessary Apartment)라는 다세대 주택은

자녀들이 성장하여 집을 떠난 후 그들이 쓰던 여러개의 빈방들을 한 개인이
나 부부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개조된 넓은 집도 있다.
⑤이코오주택(ECHO-Elder cottage Housing Opportunity)은 할머니집

(GrannyFlats)이라는 명칭으로 오스트렐리아에서 시작된 프로그램을 모방한
것이다.자식들이 거주하는 집 정원이나 옆에 노인용 간이주택을 새로이 짓
고 노쇠현상이 심화된 상태의 노부모를 그곳에 모셔 일상생활을 보살펴 주는
거주형태이다.
⑥노인전용하숙집(BoareandCareHomes)은 일반 가정이 하숙을 원하는

노인들을 모셔 생활을 보살펴 줌으로써 노인들을 돕고 경제적인 수입을 얻기
위해 하숙집 형태로 출발했다(조남규,2003:44).



333...스스스웨웨웨덴덴덴

가가가...스스스웨웨웨덴덴덴 유유유료료료노노노인인인복복복지지지시시시설설설

유럽대륙 최북단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위치한 스웨덴은 면적 450만㎢에 인
구885만명으로 구성된 복지국가이다.이 나라가 노인복지정책을 본격적으로
체계화 또는 활성화시키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초부터인데,이러한 정책에
중점을 두기 시작한 배경으로는 인구의 고령화,가족해체현상의 가속화,그리
고 국민소득증대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 등을 들 수 있다.
스웨덴의 노인복지정책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1992년에 채택된 에

델개혁(Adelreformen)과 관련된 정책의 내용을 알아야 한다.에델개혁은 보
건 의료와 복지서비스를 통합해서 하나의 체계 하에 운영함으로써 복지서비
스의 질적향상을 기하면서도 소요예산은 대폭 감축시킬 수 있다는 착상 하에
이루어진 정책으로,이러한 개혁에 의해서 취해진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노인복지서비스와 관련된 모든업무는 기초자치단체인 코뮨(Kommun)

에 이관함과 동시에 이에 소요되는 재원조달권 역시 해당 자치단체로 이관했
다.이와 같은 조치로 인해서 양로시설이나 요양시설의 규모도 과거에는 큰
규모의 것이었던 것이 소규모의 시설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기초
자치단체 구역내에는 시설에 수용할만한 요보호노인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도 그 원인 중의 하나지만 재가복지서비스에 의해서 노인들이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복지예산을 더욱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둘째,노인복지자원 분배에 관한 기본방향의 전환을 들 수 있다.종전까지

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의료와 복지서비스의 혜택을 주는 정책을 펴왔
던 것을 에델개혁에서는 80세이상 후기노령자에게 중점적으로 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스웨덴 정부가
이와 같은 정책을 펴 개 된 배경에는 60대 또는 70대의 노인들은 아직 건강
상태도 양호하고 활동능력도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생계유지를 위한 연금
만 지급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만 80세가 넘으면 건강상태도 좋지 않아
서 일상생활을 독자적으로 해나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78.0% 이상은 배우자
를 상실한 상태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고 그중 25.0% 내외는 치매 또는 중풍
등의 증세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제공이 절실히 필요
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셋째,의료와 복지서비스 업무를 일원화하였다.대부분의 여타국가에서는



노인에 대한 의료행위는 의료기관이 담당하고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은 사회복
지 전담기구가 담당하는 것을 통례로 하고 있는데 에델 개혁에서는 고령후기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료와 간호간병 그리고 복지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하나의 행정체계 속에 통합시킴으로서 노인복지 비용을 감축시켰다.
넷째,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 또는 의료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의사의 권한 중 일부는 간호사에게 이관하고 간호사의 권한 중 일부
는 간호보조원 또는 간병사(careworker)에게 그리고 간병사 업무의 일부는
가정봉사원(homehelper)또는 무자격 근로자에게 이관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이는 보다 많은 노인들이 보다 손쉽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국가의 복지비용도 훨씬 절감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
라 하겠다.간호사에게 의료행위의 일부를 부여한다는 것은 안전문제가 있다
는 지적도 있으나 의료복지 수요를 보다 신속히,그리고 보다 효율적으로 소
화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에델개혁에서는 직장에서 은퇴한 노인들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으

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다각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노인들의
사회참여가 활발하면 할수록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노인들
자신의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재가노인복지 분야
에서 유급에 의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거나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인적자원
중48.0% 내외는 60세이상 노인들로 충당되고 있다.
출처 :(http://www,sweetcare.com).

나나나...유유유료료료노노노인인인주주주거거거시시시설설설의의의 제제제공공공서서서비비비스스스 종종종류류류

(1)생활편의 서비스
생활정보제공에는 신문,주간지,월간지,PC통신,CATV, 위성방송등의 서

비스가 있고 대행서비스로는 민원,사무,심부름,파티,예약해주는 서비스가
있다.프론트에서는 안내,열쇠관리,대여금고,우편물 접수 및 발송,셔틀버스
운행,주차관리-트렁크룸,외화환전이 있고 상담서비스로는 보험,부동산,재
산관리,법률,각종생활에 관련된 부분을 서비스 해주고 있다.가사지원서비
는 옥외청소,공용시설청소,세대청소,세탁,각종기물대여,생필품 판매,
ATM등으로 생활서비스를 지원해주고 있다.



(2)식사관리 서비스
식사 및 음료제공에는 일반식과 치료식 그리고 주문식 제공이(취사 및 장

보기 포함)있다.이를 위해 지원해주거나 편의를 위한 시설에는 가족식당과
식사 및 음료배달,스탠드바가 있다.

(3)건강관리서비스
건강유지를 위해서 정기검진(정기건강진단,건강정밀 진단)과 건강상담,건

강카드관리,건강증진 정보제공 등을 지원해주고 있다.또한 의료지원으로는
응급처지,물리치료,간호,간병,재활치료지원,치매예방 체제등이다.

(4)안전관리 서비스
시설및 운영관리로는 24시간 방재 체제,층별 무인안전감시 체제,24시간

방법체제 긴급호출이나 생활리듬 체크는 긴급대응으로 지원하고 있다.

(5)문화.레저서비스
사회활동서비스로는 각종지도교육,국제교루,지역활동,자원봉사활동,전시회

개최등을 하고 강좌개설지원으로는 취미.오락강좌,교양및 전문지식강좌,스
포츠강좌등이다.클럽활동지원으로는 문화(연극,영화,음악감상),취미(서예,
도예,공예,사진),오락(카드,장기,마작,빙고),스포츠(골프,탁구,배드민턴,
당구,게이트볼)

나나나...스스스웨웨웨덴덴덴의의의 유유유료료료노노노인인인주주주거거거 유유유형형형

스웨덴 노인주택 정책의 특징은 일반주택에서는 대응할 수 없는 고령자를
위해서는 노인전용주택으로 서비스 하우스를 포함,집합주택(GroupHosing)
콜렉티브 하우징(CollectiveHousing)이 제공되나,대부분의 경우는 별도의 노
인용 주택을 공급하기 보다는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잘 정비된 복지서비스 체
계를 활용하여 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에서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
하도록 도모한다는 것이다.① 서비스하우스(servicehouse)1972년에 보건사



회청이 ‘노인용 서비스 하우스 계획 지침’을 발표한데서 비롯한다.그 지침에
의하면 독립성이 강한 노인용으로 설계된 주택과 노인의 자립적 생활유지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취급할 것이 제시되어 있다.서비스하우스
의 공급주체는 주로 지방자치단체인 코뮨이다.② 그룹하우징(grouphousing)
심신이 쇠약하거나 중병인 노인의 경우,자택에서 계속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그러한 노인에 대하여 시설케어의 주거화를 가장 이상
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시도가 바로 그룹하우징(grouphousing)이다.이것은
공용스페이스를 중심으로 하여 수개 가구를 단위로 하는 거실들이 둘러 싼
형상으로 24시간 상주 직원이 대기하는 체제의 소규모 보호주택이다.③집단
주택(collectivehousing)수개의 가족이 공간이나 생활을 공동화하고 집단으
로 거주하는 형식을 의미한다.거주자가 참여하고 서로의 생활을 도와줌으로
써,참된 탈시설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발상으로 여겨지며,노인들에게도 소외
감을 느끼지 않게 해준다(주정주,2006:28-29).

444...시시시사사사점점점

가가가...일일일본본본

일본 주거정책의 변천 및 주거생활기본법의 제정을 보면 일본의 주택정책
중심기조가 변화되었다.양에서 질로의 주택정책 전환 및 저 출산 고령화 사
회,세대감소 등 사회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의 전환이 모색
되었다.기존주택정책을 지탱해 온 공영주택주택금융공고,공단주택제도가 각
각 폐지 또는 민영화되고 주택건설계획법의 폐지와 주택건설5개년 계획의 종
료 등의 변화가 있었다.공영주택 및 공적자금주택을 중심으로 한 공급중심
의 정책에서 주거권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주생활기본법을 2006년 6월에 제정
하였다.일본 주생활기본법의 기본이념은 국민주생활 기반조성을 위한 양질
의 주택공급에 있다.이를 위한 네 가지 목표는 ① 안전안심의 주택재고 확
보 ② 양호한 주거환경 형성 ③ 주택시장의 환경정비 ④ 주거빈곤자에 대한
안전망구축(고령자 주택의 무장애화율).



유료노인주거시설의 기본적인 공간구성상 가장 큰 특징을 살펴보면 거주공
간의 설계 및 의료보건시설,생활을 지원하는 공용시설부분이 충분히 배려되
어 있다는 것이다.주택 내에는 간단한 취사 공간,화장실,욕실,수납공간 그
리고 고령자의 신체적인 특징상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12시간동안 현
관출입 혹은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자동적으로 관리사무실로 연락
되는 생활리듬체크시스템 그리고 긴급시의 연락 벨 등이 갖추어져 있어 일상
생활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다음의 일례를 보면,일본 고베시의 한 고령자종합상담기관 컴퓨터에 긴급

이메일이 도착했다.관내에 사는 독거노인 B(여·80)씨 집에 설치한 열 감지
센서가 12시간 동안이나 사람의 움직임을 탐지하지 못한 것이다.상담기관에
서 일하는 커뮤니티 워커는 즉각 B씨 집에 전화를 걸었지만 응답이 없었다.
10분 뒤 커뮤니티 워커가 B씨 집에 도착해서 집안에서 희미한 사람 소리를
확인한 뒤 가족에게 연락했다.9시50분,B씨의 딸이 도착해서 복도에 쓰러져
있던 B씨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다.덕분에 B씨는 무사할 수 있었다.
최신 전자통신 장비를 활용해 독거노인을 보살피는 케어 시스템이 영국과

일본,그리고 한국의 일부 지역에서 실험되고 있다.유비쿼터스 복지 체계라
부를 수 있는,IT 기술을 활용한 이 케어 시스템은 초 고령화 사회를 맞이한
선진국 곳곳에서 장기요양시설 등 고비용 복지체계를 대체할 새로운 대안적
복지 시스템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http://blog.naver.com/yoo21/60057382897

나나나...미미미국국국

미국에서는 노인을 소비자로 보는 주거산업이 활발하다.개발업자들은 노
인들이 함께 모여서 생활하려는 추세를 사업기회로 이용,본격적으로 노인을
위한 주택(HousingforSeniors)을 개발 하였다.
노인주거정책은 대규모 노인촌락에 건강한 노인과 요보호 노인이 함께 공

존하는 복합형 주거단지를 지향하는 특성이 있다.노인촌락은 지방자치단체
의 적극적인 특구조성 정책에 의해 아파트,공동주택 등의 독립 주거시설과



연속 보호시설,요양원,치매센타 등 보호시설이 집합을 이루어 상호 연계 및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대규모 집합 주거지역이다.다만 이러한 대규모 실버타
운을 운영하는 회사들은 나름대로 Community,Village,Town,County등의
명칭을 자유롭게 사용한다.
실버타운은 그 지역의 땅 값과 여러 가지 지리적 조건에 따라 그 형태가 아
주 다양해진다.위에서 언급한 노인촌락이나 은퇴촌 처럼 질 높은 수준의 은
퇴거주자용주택을 미국에서는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첫째,시설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

둘째 시설보호 서비스가 단순한 생활보호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셋째 노
인복지시설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보호 시설의 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
다.넷째 시설의 자체 재정능력이 대단히 미약하다.다섯째 시설 종사자의 수
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시설 종사자 중의 유자격 전문가의 수가 적다.

다다다...스스스웨웨웨덴덴덴

노인복지자원 분배를 보면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의료와 복지서비스의
혜택을 주는 정책에서 80세 이상 후기노령자에게 중점적으로 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스웨덴 정부가 이와
같은 정책을 펼치게 된 배경에는 60대 또는 70대의 노인들은 아직 건강상태
도 양호하고 활동능력도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생계유지를 위한 연금만 지
급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만 80세가 넘으면 건강상태도 좋지 않아서 일
상생활을 독자적으로 해나갈 수 없는 치매 또는 중풍 등의 증세로 인해 사회
적으로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제공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한 의료와 복지서비스 업무를 일원화시킨 부분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노
인에 대한 의료행위와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이 분리시켜 담당하는 것을 통례
로 하고 있는데 에델개혁에서는 고령후기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료와 간
호간병 그리고 복지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하나의 행정체계 속에 통합시킴으
로서 노인복지 비용을 감축시켰다.그리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 또
는 의료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권한을 이관시키는 조치는 많은
노인들이 손쉽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복지비용도 훨씬 절감될 수 있다는



판단 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 4개월을 맞고 있지만 여전히 요양병

원과 요양시설은 경쟁관계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고,요양전달체계는 구호에
그치고 있다.또한 요양병원들은 진료비 출혈경쟁을 벌일 정도로 무한 생존
경쟁시대를 맞고 있다.반면 노인의료의 질은 위기 신호가 들어오고 있는 게
현실이다.이에 있어 스웨덴에 의료와복지서비스의 통합관리시스템을 하루
빨리 도입해야 할 것이다.

제제제333절절절 선선선행행행연연연구구구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시설의인식도,시설의 수요와 활
성화 방안 ,개발보급 필요성,예비노년층의 경제적 준비 실태와 노인주거복지
설의 입주의식과 선호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정동근(2002)에 따르면 노후대책으로 조사대상자들이 노후생활에 가장 염

려되는 문제는 건강,경제적,정서적인 문제가 91.9%로 나왔다.이러한 결과
가 나오는 데에는 노인이 되면 생물학적으로나 심리적 및 사회적으로 지위와
역할이 상실되기 때문에 본인스스로 위축되어 나타나는 결과라고 본다.자식
이 원하면 동거가 23.3%로 나타났으나 자식과 동거하지 않겠다.32.3%로 나
타났다.아직도 일부는 전통적인 가족관계의 주거형태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다수는 노후에 자녀와 동거하기 보다는 유료노인복지시설 등에서
독립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배남순(2004)에 따르면 실버타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의 질문에

36.5%가 의료 및 휴양시설을 갖춘 노인주거시설이라고 하였으며 23.0%는 실
버타운은 부유층 노인들을 위한 주거시설이라고 하였다.노인주거시설에 대
한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경(2003)에 따르면 시설에 대한 인식도에서는 일반적으로 유료노인주

택하면 실버타운이라고 알고 있고 또한 실버타운은 매우 비싸다는 인식을 가
지고 있기 때문에 실버타운보다 저렴한 유료노인복지주택이 많이 건설되기를
원한다고 했다.



본 연구자는 이에 관한 발전방향으로는 실버타운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
하고 모든 세대가 공감하고 주거시설로 선호할 수 있는 노인복지주택 개발보
급이 시급하다고 본다.
조남규(2003)에 따르면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주의식과 선호도를 살펴 본

결과,남녀 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남성의 경우는 자녀와 동거하지 않겠다는
43.75%,여성은 52.78%로 나타났는데,동거를 원하는 비율이 남성의 경우는
43.75%,여성은 31.9%로 조사된 결과 확실히 남성이 여성보다 전통적인 가족
관계와 전통적인 주거형태를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노인주거시설에
대해서는 매우 관심이 높은 편이었으나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선호하는 비율은
34.9%밖에 되지 않았다.이는 농촌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
된다고 응답자들의 다음과 같은 운영주체에 관한 설문을 통한 연구결과로 짐
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 증거로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운영주체를 정부.
지방자치단체(54.6%)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며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즉 양로시설이나 실비양로시설이 선호된 것 같다고 밝히고 있다.
노후생활에 대비한 경제적 준비 실태를 살펴 본 결과,국민연금이나 보험,

개인연금,저축 등을 노후의 주 수입원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월
평균 30만 원 정도를 투자하는 응답자가 50%로 나타난 것을 볼 때 조사대상
자들은 노후를 위해 경제적 준비를 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김광순(2005)에 따르면 노후에 이용하고 싶은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위치에

대해 응답자(254명)특성별로 어떤 차이를 갖는지 살펴본 결과,성별,건강상
태,주거형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응답차이를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들은 시골전원지역을 선호하고 여성들의 경우에는 도시
근교지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결과를 보면 사회,문화적인 생활을 중시하는 여성들의 경우 이

동적인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때문으로 보고 반면 활동이 좀 더 자유로
운 남성들의 경우에는 지역적인 면은 크게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
남순옥(2006)에 의하면 유료노인주거복지시설의 개발보급필요성에 대한 분

석결과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유료노인주거복지시설의 개발필요성을 높게 인
식하였다고 강조하고 있다.이는 대부분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인해 미래를



위한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학력이 높
을수록 유료 노인주거복지시설을 통해 안락하고 독립적인 노후를 보내고자
하는 선호경향이 있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손명숙(2006)에 따르면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유료노인주거복지시

설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 고찰과 더불어 활성화방안을 제시하고 있다.활성
화방안으로 첫째,노인복지법에 규정된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일반주택과
같은 입주방식을 임대 또는 분양으로 명확히 규정하여야 하며 민간기업이나
개인뿐만 아니라 노인자신에 의한 조합주택 등 다양한 건설방식과 다양한 구
조의 주택이 될 수 있도록 법적규정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둘째,
인간의 노후생활을 해나가는데 있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기본적욕구는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 부가적복지서비스를 원하는 노인계층의 욕
구는 민간자본이 달성하도록 역할을 분담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강수연(2006)에 따르면 입주비용 부담방식으로는 입주 시 보증금을 납부하

고 월별로 사용료를 지불하는 월임대형이 196에서 102명으로(52.0%)가장 많
이 선호했으며,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전세임대형이 68명(34.7%)이 선택했
다.자기소유를 위해 매입하는 분양형은 15명(7.7%)이었다.또한 11명(5.6%)
이 입주 시 일시불로 입주금을 지급하는 종신형에 응답하였다.전용면적으로
는 6-10평으로 가장 높았다고 언급하고 있다.시설의 설치 및 운영주체 선호
도에서 사회복지법인이 가장 많았고,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종교법인
으로 나타났다.여기에서 가장선호하지 않는 주체는 개인사업자와 기업체였
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제모(2004,손명숙,2006재인용)에 따르면 일본의 노인복지시설에서 전

개되는 유니트케어(unitcare)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노인복지시설이 일종의
수용시설이 아니라 가정과 같은 환경과 분위기에서 삶의질(qualityoflife)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시설의 정비가 요구됨을 지적하고 있다.또한 우리나라 노
인복지시설에 입소 생활하는 노인은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약 0.6% 수
준에 머물고 있는데 이는 선진국의 5～6% 수준에 비하면 아주 부족한 실정
이며 앞으로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복지시설의 양적인 확충 또한 절실
히 요구됨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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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실버산업이나 유료노인주거복지시설의 개발보급필요성만
강조 되었지 시설보급의 형태나 노인들의 선호도에 맞는 시설유형이 없다.
이에 있어서는 아직도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기업체들이 실버타운을
건설하여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비싸다는 인식과 더불어 부도로 입주자들의
피해가 생기면서 민간기업에 대한 불신이 커져만 가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하지만 현재 당면한 과제는 민간기업이 참여하지 않고 정부나 지방자
치단체에만 의존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직면하지 못한 것이다.현재
사회구조를 보면 연소인구의 감소와 노인인구의 증가는 생산인구의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게 할 것이라고 본다.주택은
생존을 위한 물질적 필수품이므로 민간기업과 정부가 함께 이러한 불신에 대
한 인식을 전환시키고 민․관이 합동하여 새로운 노인복지주택을 개발해야
한다.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보면 중산층만을 겨냥한 시설개발에 관한 연구
들은 많이 이루어졌지만 실행되지 못한 것은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선입견이
나 전통적인 관습,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노인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풀이
된다.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중산층만을 겨냥한 시설개발에서 벗어
나 누구나 입주하여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차별화된 시설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이에 본 연구자는 민간기업의 참여로 저렴한 노인복
지주택이 활성화되고 주거선호도에 맞는 맞춤형 노인복지주택 개발이 보급될
수 있도록 그에 따른 연령별 주거선호도에 관한 조사를 실시했다.



제제제333장장장 조조조사사사설설설계계계

제제제111절절절 자자자료료료수수수집집집

본 연구는 노후에 경제력이 확보될 수 있는 30세 이상 60세 미만의 광주
에 거주하고 있는 중․장년층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선정은 연령대별로 각 80부씩 240부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실시하였다.
연령대별로 현재의 상황에서 노후를 바라보는 관점과 또한 현재 노후준비의
유무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견해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자료 수집은 면접방법으로 설문조사의 목적을 알려주고 응답자가 설문항목

에 대해 직접 기입하는 방법으로 하였다.
응답시간은 5-1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배포기간은 2008년 10월 28일～11

월 01일까지 5일간 이루어 졌으며 240부중 유의한 설문으로 30～39세 70부,
40～49세 72부,50～59세 45부,설문 조사 후 확인한 결과 50대에서 본인들의
의견을 모두 체크(V)반영하여 설문으로 적절하지 않았다.

제제제222절절절 조조조사사사도도도구구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인 설문지의 구성은 선행연구를(2003.윤석경,2006.남
순옥,외 2명)토대로 작성하였으며,일반적 사항을 묻는 질문 8문항과 노후
생활의 준비 6문항,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인식 4문항,입주방법 4문항,주거
환경 4문항으로 구성하고 조사문항은 아래 표3-1과 같다.



<<<표표표333---111>>>설설설문문문지지지의의의 구구구성성성
영역 내용 문항번호 문항 수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 1-8 8

응답자의 노후생활에
관한사항

1인당 노후생활비 예상액 9

6
노후에 염려되는 것 10

현재 노후대책을 위한 월 저축액 11
노후의 생계대책에 관하여 12
노후의 부양 책임의무 13
자녀와의 동거문제 14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인식

노인복지주택의 개발보급 필요성 15
4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생각 16

노인복지주택에 입주의사가 없다면 17
입주동기 18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입주방법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입주 시기 19
4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입주방식 20

입주 시 비용부담 21
입주 시 보증금 및 이용료 22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주거환경

주거시설의 형태 23
4거주세대 24

입지환경 25
입주 시 우선적 고려사항 26

333...자자자료료료분분분석석석 방방방법법법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회수된 자료 중 무성의한 반응을 보인 응답
자는 통계처리에서 제외시켰으며 여기서 사용된 구체적인 실증분석방법은 다
음과 같다.
첫째,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집단 간의 차

이 검증인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유의수준 p<.05,p<.01,p<.001에서 검증하였

으며,통계처리는 SPSSWIN 12.0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제제제 444장장장 실실실증증증분분분석석석

제제제111절절절 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가가가...일일일반반반적적적 사사사항항항

본 연구의 전체표본 188명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인구통
계학적 특성인 성별,연령 직업,학력 그리고 소득과 결혼상태 주거형태에 따
라서 조사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50.0%로 남녀가 같은 비율을 나
타냈고 연령에 따라서는 40-49세 미만이 37.8%로 가장 많았고,30-39세 미만
이 37.2%,50-59세 미만이 25.0%순으로 연령비율이 나타났다.직업에 따라서
는 회사원이 43.1%로 가장 높은비율을 나타냈고 전문직과 자영업자가 각각
16.5%,판매,서비스직이 15.4%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에 따라서는 대졸과 고졸이 각각 44.7%,44.1%로 대부분이에 해당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가정의 월평균 소득에 있어서 150-300만 원미만이
36.2%,300-500만 원미만이 33.5%,150만 원미만이 21.3%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여부에 따라서는 기혼이 92.0%로 대다수가 결혼을 한 상태로 나타났으
며 주거형태의 경우 아파트가 77.1%로 대다수를 차지했고,단독주택의 경우
에도 16.5%로 나타났다.



<<<표4-1>일반적 사항

구분 빈도 %
성별 남성 94 50.0

여성 94 50.0

연령
30-39세미만 70 37.2
40-49세미만 71 37.8
50-59세미만 47 25.0

직업

회사원 81 43.1
전문직 31 16.5
자영업자 31 16.5

무직 및 주부 12 6.4
판매,서비스직 29 15.4

기타 4 2.1

최종학력
중졸 8 4.3
고졸 83 44.1
대졸 84 44.7

대졸이상 13 6.9

소득
150만 원미만 40 21.3

150-300만 원미만 68 36.2
300-500만 원미만 63 33.5
500만 원이상 17 9.0

결혼여부
미혼 8 4.3
기혼 173 92.0

사별 또는 이혼 7 3.7

주거형태

단독주택 31 16.5
연립주택 7 3.7
아파트 145 77.1
전원주택 3 1.6
기타 2 1.1
합계 188 100.0

나.

나나나...자자자녀녀녀수수수

일반적 특성에서 전체 대상자(N=188)가운데 기혼자나 사별 또는 이혼에
해당되는 대상자(N=180)에게 현재 자녀가 몇 명인지에 대해서 조사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녀 가운데 아들이 1명 있는 경우가 52.2%로 과반수를
나타냈고 2명인 경우가 24.4% 아들이 없는 경우가 22.2%로 나타났다.
자녀 가운데 딸에 대해서 보면 1명이 있는 경우가 45.6%로 가장 많았고 없
는 경우가 31.7%로 나타났다.

<표4-2>자녀의 수
구분 빈도 %

아들
1명 94 52.2
2명 44 24.4
3명 2 1.1
없음 40 22.2

딸
1명 82 45.6
2명 32 17.8
3명 9 5.0
없음 57 31.7

합계 180 100.0
*기혼자만 해당,미혼은 제외

제제제222절절절 중중중․․․장장장년년년층층층의의의 노노노후후후생생생활활활에에에 관관관한한한 내내내용용용

가가가...노노노후후후 생생생활활활비비비 물물물가가가

조사 대상자들이 노후생활비를 현재물가를 기준으로 1인당 월 얼마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반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석하여 위 <표4-3>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전체 대상자 가운데 150～250만 원미만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응답 전체

39.4%로 가장 많았고 50～150만 원미만이라는 경우가 36.2%로 대부분 두 경
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성별에 따라서 보면 각 집단이 서로 거의 같은 결과를 나타내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고 연령별로는 30대의 경우에는 50～150만 원으로 계획한다는
응답이 52.9%로 가장 많았고 40대의 경우에는 150～250만 원미만이라는 응답



자가 50.7%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50대의 경우에는 150～250만 원미만이라
고 응답한 경우가 38.3%로 나타나 연령별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p<.001).
직업별로는 회사원과 무직 또는 주부의 경우에는 50～150만 원미만으로 계
획한다는 대상자가 각각 45.7%,58.3%로 나타났고 전문직,자영업자,판매,
서비스직 기타의 경우에는 150～250만 원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
타나 직업 간에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며(p<.01)학력에 따라서는 중졸집단과
대졸 이상 집단은 50～15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경우가 각각 50.0%,
46.2%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고졸의 경우 50～150만 원미만과 150～250만
원미만이 각각 41.0%로 나타났다.또 대졸의 경우에는 150～250만 원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4.0%로 가장 많이 학력에 따른 집단 간에 유의한 수준의비도
많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p<.001).
결혼 상태에 따라서 구분한 집단에서는 유의한 수준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으며 주거형태에 따라서는 단독주택이 50～150만 원미만이라고 응답한 경
우가 58.1%로 나타나 다른 집단의 경우에는 150～250만 원미만으로 예상하는
비율이 가장 높아 단독주택과 다른 집단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5).



<표4-3>인구통계학적 특성별 현재물가 기준 계획 중인 노후 생활비

50만
원미만

50만원-
150만
원미만

150만원-
250만
원미만

250만원-
350만
원미만

350만
원이상 전체 χ (p)

성별
남성 6 32 37 12 7 94

.703
(.951)

6.4% 34.0% 39.4% 12.8% 7.4% 100.0%
여성 5 36 37 11 5 94

5.3% 38.3% 39.4% 11.7% 5.3% 100.0%

나이

30-39세
미만

3 37 20 7 3 70
27.899*
**
(.000)

4.3% 52.9% 28.6% 10.0% 4.3% 100.0%
40-49세
미만

1 16 36 10 8 71
1.4% 22.5% 50.7% 14.1% 11.3% 100.0%

50-59세
미만

7 15 18 6 1 47
14.9% 31.9% 38.3% 12.8% 2.1% 100.0%

직업

회사원 1 37 29 10 4 81

43.424*
*

(.002)

1.2% 45.7% 35.8% 12.3% 4.9% 100.0%
전문직 5 7 11 2 6 31

16.1% 22.6% 35.5% 6.5% 19.4% 100.0%
자영업자 5 8 12 4 2 31

16.1% 25.8% 38.7% 12.9% 6.5% 100.0%
무직
및주부

0 7 5 0 0 12
.0% 58.3% 41.7% .0% .0% 100.0%

판매,
서비스직

0 8 14 7 0 29
.0% 27.6% 48.3% 24.1% .0% 100.0%

기타 0 1 3 0 0 4
.0% 25.0% 75.0% .0% .0% 100.0%

최종
학력

중졸 3 4 1 0 0 8

32.562*
**
(.001)

37.5% 50.0% 12.5% .0% .0% 100.0%
고졸 6 34 34 5 4 83

7.2% 41.0% 41.0% 6.0% 4.8% 100.0%
대졸 2 24 37 15 6 84

2.4% 28.6% 44.0% 17.9% 7.1% 100.0%
대졸이상 0 6 2 3 2 13

.0% 46.2% 15.4% 23.1% 15.4% 100.0%



소득

150만
원미만

2 22 12 3 1 40

30.966**
(.002)

5.0% 55.0% 30.0% 7.5% 2.5% 100.0%
150-300
만원미만

7 28 25 4 4 68
10.3% 41.2% 36.8% 5.9% 5.9% 100.0%

300-500
만원미만

2 15 30 13 3 63
3.2% 23.8% 47.6% 20.6% 4.8% 100.0%

500만
원이상

0 3 7 3 4 17
.0% 17.6% 41.2% 17.6% 23.5% 100.0%

결혼
여부

미혼 0 5 3 0 0 8

6.627
(.577)

.0% 62.5% 37.5% .0% .0% 100.0%
기혼 10 61 67 23 12 173

5.8% 35.3% 38.7% 13.3% 6.9% 100.0%
사별

또는이혼
1 2 4 0 0 7

14.3% 28.6% 57.1% .0% .0% 100.0%

주거
형태

단독주택 2 18 5 3 3 31

26.673*
(.045)

6.5% 58.1% 16.1% 9.7% 9.7% 100.0%
연립주택 2 1 4 0 0 7

28.6% 14.3% 57.1% .0% .0% 100.0%
아파트 7 49 60 20 9 145

4.8% 33.8% 41.4% 13.8% 6.2% 100.0%
전원주택 0 0 3 0 0 3

.0% .0% 100.0% .0% .0% 100.0%
기타 0 0 2 0 0 2

.0% .0% 100.0% .0% .0% 100.0%
전체 11 68 74 23 12 188

5.9% 36.2% 39.4% 12.2% 6.4% 100.0%

*p<.05,**p<.01,***p<.001

나나나...노노노후후후 염염염려려려 요요요인인인

<표4-4>에서 보는바와 같이 대상자들이 노후에 가장 염려하고 있는 사항
이 일반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 전체
대상자 가운데 경제적문제가 49.5%,건강문제가 45.7%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
장 많아 대다수가 경제와 건강문제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먼저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는 각 집단 간에 거의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 동질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났고 직업별로는 자영업자는 건강문제가
58.1%,판매,서비스직은 51.7%로 타 직업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회사원은
경제적 문제가 55.6%로 타 직업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
미한 차이를 보였다(p<.01).
최종학력에 따라서는 중졸인 집단과 대졸이상인 집단의 경우에는 건강문제

가 각각 47.9%와 53.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고졸과 대졸집단은 경제적문
제가 각각 55.4%와 48.8%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지만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
고 월소득별로는 150만 원미만은 건강문제와 경제적문제가 약 92%,150-300
만원 미만은 약 97%,300-500만 원미만은 약 93%,500만 원이상은 100.0%로
비슷하게 나타났고 결혼 상태와 주거형태에 따라서도 마찬가지로 각 집단 간
에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표4-4>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염려 요인
건강
문제

부부
사별

경제적
문제

외로움과
무료함

주거문제 전체 χ (p)

성별
남성 41 2 51 0 0 94

5.257
(.262)

43.6% 2.1% 54.3% .0% .0% 100.0%
여성 45 3 42 3 1 94

47.9% 3.2% 44.7% 3.2% 1.1% 100.0%

나이

30-39세
미만

33 2 34 1 0 70

6.464
(.595)

47.1% 2.9% 48.6% 1.4% .0% 100.0%
40-49세
미만

27 3 39 1 1 71
38.0% 4.2% 54.9% 1.4% 1.4% 100.0%

50-59세
미만

26 0 20 1 0 47
55.3% .0% 42.6% 2.1% .0% 100.0%

직업

회사원 36 0 45 0 0 81

43.622*
*

(.002)

44.4% .0% 55.6% .0% .0% 100.0%
전문직 13 3 13 2 0 31

41.9% 9.7% 41.9% 6.5% .0% 100.0%
자영업자 18 2 11 0 0 31

58.1% 6.5% 35.5% .0% .0% 100.0%
무직
및주부

4 0 6 1 1 12
33.3% .0% 50.0% 8.3% 8.3% 100.0%

판매,
서비스직

15 0 14 0 0 29
51.7% .0% 48.3% .0% .0% 100.0%

기타 0 0 4 0 0 4
.0% .0% 100.0% .0% .0% 100.0%

최종
학력

중졸 7 0 1 0 0 8

12.823
(.382)

87.5% .0% 12.5% .0% .0% 100.0%
고졸 32 3 46 1 1 83

38.6% 3.6% 55.4% 1.2% 1.2% 100.0%
대졸 40 2 41 1 0 84

47.6% 2.4% 48.8% 1.2% .0% 100.0%
대졸이상 7 0 5 1 0 13

53.8% .0% 38.5% 7.7% .0% 100.0%



소득

150만
원미만

14 1 23 1 1 40

11.308
(.503)

35.0% 2.5% 57.5% 2.5% 2.5% 100.0%
150-300
만원미만

32 1 34 1 0 68
47.1% 1.5% 50.0% 1.5% .0% 100.0%

300-500
만원미만

28 3 31 1 0 63
44.4% 4.8% 49.2% 1.6% .0% 100.0%

500만
원이상

12 0 5 0 0 17
70.6% .0% 29.4% .0% .0% 100.0%

결혼
여부

미혼 3 0 5 0 0 8

1.309
(.995)

37.5% .0% 62.5% .0% .0% 100.0%
기혼 80 5 84 3 1 173

46.2% 2.9% 48.6% 1.7% .6% 100.0%
사별

또는이혼
3 0 4 0 0 7

42.9% .0% 57.1% .0% .0% 100.0%

주거
형태

단독주택 19 1 10 1 0 31

17.732
(.340)

61.3% 3.2% 32.3% 3.2% .0% 100.0%
연립주택 3 0 3 1 0 7

42.9% .0% 42.9% 14.3% .0% 100.0%
아파트 64 4 75 1 1 145

44.1% 2.8% 51.7% .7% .7% 100.0%
전원주택 0 0 3 0 0 3

.0% .0% 100.0% .0% .0% 100.0%
기타 0 0 2 0 0 2

.0% .0% 100.0% .0% .0% 100.0%
전체 86 5 93 3 1 188

45.7% 2.7% 49.5% 1.6% .5% 100.0%
**p<.01

다다다...노노노후후후 대대대책책책

조사 대상자에게 앞으로 노후대책으로 어떤 방법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저축이 30.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국민연금 과
사적연금이 각각 28.5%,20.3%로 나타나 대체로 노후대책으로 저축이나 연금
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5>노후대책
빈도 퍼센트

저축 103 30.3
국민연금 97 28.5
사적연금 69 20.3
자녀의 도움 3 0.9
퇴직금 29 8.5
기타 39 11.5
합계 340 100.0

*복수응답

라라라...월월월 저저저축축축액액액

노후를 대비하여 현재 월 평균 어느 정도 저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
반적 특성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 <표4-6>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월 저축 금액에 대해 살펴보면 30-60만 원미만이 37.2%로 가장 많은 응
답을 보였으며 30만 원미만 33.5%,60-100만 원미만 10.6%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는 30-60만 원미만이 43.6%로 여자의 30.9%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여자는 60-100만 원미만이 17.0%로 남자의 4.3%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p<.05)연령에 있어서 30
대집단과 50대 집단의 경우 30～60만 원을 저축하고 있다는 응답이 각각
37.1%와 44.7%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40대 집단에서는 30만 원미만
과 30～60만 원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32.4%로 나타나 집단 간에 유
의한 차이를 나타났다(p<.05).
최종학력에 따라서는 중졸은 30만 원미만과 30-60만 원미만이 약 62%,고

졸은 약 70%,대졸은 약 70%,대졸 이상은 약 69%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직업별로 볼 때도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소득에 따라서는 150만 원미만의 집단은 30만 원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7.5%로 가장 많았고 150～300만 원,300～500만 원미만의 집단은 30～60만
원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48.5%와 41.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또
500만 원이상의 집단은 200만 원이상 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5.3%로 가장 높



게 나타나 소득과 계획 중인 노후대비 저축금액이 비례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p<.001).
결혼여부에 따라서는 미혼은 30만 원미만과 30-60만 원미만이 약 75%,기

혼은 약 69%,사별 또는 이혼은 100.0%로 나타나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고 주거형태에도 마찬가지로 집단 간에 유의한수준의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4-6>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대비 월 저축 금액

30만
원미만

30만원
-60만
원미만

60만원
-100만
원미만

100만
원-150
만

원미만

150만
원-200
만

원미만

200만
원이상 전체 χ (p

)

성별
남성 32 41 4 6 7 4 94

11.873*
(.037)

34.0% 43.6% 4.3% 6.4% 7.4% 4.3% 100.0%
여성 31 29 16 9 3 6 94

33.0% 30.9% 17.0% 9.6% 3.2% 6.4% 100.0%

나이

30-39세
미만

25 26 7 9 2 1 70

14.951*
(.034)

35.7% 37.1% 10.0% 12.9% 2.9% 1.4% 100.0%
40-49세
미만

23 23 9 5 7 4 71
32.4% 32.4% 12.7% 7.0% 9.9% 5.6% 100.0%

50-59세
미만

15 21 4 1 1 5 47
31.9% 44.7% 8.5% 2.1% 2.1% 10.6% 100.0%

직업

회사원 30 29 8 8 5 1 81

29.657
(.237)

37.0% 35.8% 9.9% 9.9% 6.2% 1.2% 100.0%
전문직 8 16 3 0 2 2 31

25.8% 51.6% 9.7% .0% 6.5% 6.5% 100.0%
자영업자 11 11 1 2 1 5 31

35.5% 35.5% 3.2% 6.5% 3.2% 16.1% 100.0%
무직
및주부

4 5 3 0 0 0 12
33.3% 41.7% 25.0% .0% .0% .0% 100.0%

판매,
서비스직

8 7 5 5 2 2 29
27.6% 24.1% 17.2% 17.2% 6.9% 6.9% 100.0%

기타 2 2 0 0 0 0 4
50.0% 50.0% .0% .0% .0% .0% 100.0%

최종
학력

중졸 1 4 3 0 0 0 8

16.619
(.342)

12.5% 50.0% 37.5% .0% .0% .0% 100.0%
고졸 31 28 9 8 3 4 83

37.3% 33.7% 10.8% 9.6% 3.6% 4.8% 100.0%
대졸 25 35 7 7 6 4 84

29.8% 41.7% 8.3% 8.3% 7.1% 4.8% 100.0%
대졸이상 6 3 1 0 1 2 13

46.2% 23.1% 7.7% .0% 7.7% 15.4% 100.0%



소득

150만
원미만

19 10 7 4 0 0 40

63.817*
**
(.000)

47.5% 25.0% 17.5% 10.0% .0% .0% 100.0%
150-300
만원미만

22 33 7 4 2 0 68
32.4% 48.5% 10.3% 5.9% 2.9% .0% 100.0%

300-500
만원미만

20 26 4 3 6 4 63
31.7% 41.3% 6.3% 4.8% 9.5% 6.3% 100.0%

500만
원이상

2 1 2 4 2 6 17
11.8% 5.9% 11.8% 23.5% 11.8% 35.3% 100.0%

결혼
여부

미혼 4 2 0 2 0 0 8

15.162
(.126)

50.0% 25.0% .0% 25.0% .0% .0% 100.0%
기혼 53 67 20 13 10 10 173

30.6% 38.7% 11.6% 7.5% 5.8% 5.8% 100.0%
사별

또는이혼
6 1 0 0 0 0 7

85.7% 14.3% .0% .0% .0% .0% 100.0%

주거
형태

단독주택 10 7 7 4 0 3 31

29.498
(.078)

32.3% 22.6% 22.6% 12.9% .0% 9.7% 100.0%
연립주택 6 0 1 0 0 0 7

85.7% .0% 14.3% .0% .0% .0% 100.0%
아파트 43 62 12 11 10 7 145

29.7% 42.8% 8.3% 7.6% 6.9% 4.8% 100.0%
전원주택 3 0 0 0 0 0 3

100.0% .0% .0% .0% .0% .0% 100.0%
기타 1 1 0 0 0 0 2

50.0% 50.0% .0% .0% .0% .0% 100.0%
전체 63 70 20 15 10 10 188

33.5% 37.2% 10.6% 8.0% 5.3% 5.3% 100.0%

*p<.05,***p<.001

마마마...노노노후후후부부부양양양 책책책임임임

대상자에게 노후부양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지 특성에 따라서
살펴보면 <표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인 스스로가 75.5%,국가 및 사회
가 20.2%로 나타나 대부분 본인과 국가의 책임이라는 경향을 나타냈다.
성별에 따라서 보면 여성의 경우 본인의 책임이라는 응답이 89.4%로 대다수
가 응답한데 비해 남성의 경우에는 국가 및 사회의 책임이라는 응답이 33.0%
로 나타나 남녀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05)연령별로는 30-39세 미만



은 본인 스스로가 80.0%,40-49세 미만은 73.2%,50-59세 미만은 72.3%로 비
슷하게 나타났다.
직업에 따라서는 전문직은 본인 스스로가 90.3%,판매,서비스직은 96.6%로
타 직업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회사원은 국가 및 사회가 37.0%로 타 직업보
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1).
최종학력에 따라서는 중졸은 본인 스스로가 100.0%,고졸은 72.3%,대졸은
77.4%,대졸 이상은 69.2%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소득에 따라서는 150만 원미만은 본인 스스로가 82.5%,150-300만 원미만은
69.1%,300-500만 원미만은 71.4%,500만 원이상은 100.0%로 비슷하게 나타
났으며 결혼여부에 따라서는 미혼은 국가 및 사회가 37.5%로 타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기혼은 본인 스스로가 76.9%로 타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
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5).
주거형태에 따라서는 단독주택은 본인스스로가 77.4%,연립주택은 85.7%,아
파트는 75.9%로 타 주거형태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1).



<표4-7>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부양 책임
본인스스
로

국가
및사회 자녀 기타 전체 χ (p)

성별
남성 58 31 1 4 94

21.061***
(.000)

61.7% 33.0% 1.1% 4.3% 100.0%
여성 84 7 0 3 94

89.4% 7.4% .0% 3.2% 100.0%

나이

30-39세미만 56 12 0 2 70

3.678
(.720)

80.0% 17.1% .0% 2.9% 100.0%
40-49세미만 52 16 1 2 71

73.2% 22.5% 1.4% 2.8% 100.0%
50-59세미만 34 10 0 3 47

72.3% 21.3% .0% 6.4% 100.0%

직업

회사원 48 30 1 2 81

44.568***
(.000)

59.3% 37.0% 1.2% 2.5% 100.0%
전문직 28 3 0 0 31

90.3% 9.7% .0% .0% 100.0%
자영업자 25 1 0 5 31

80.6% 3.2% .0% 16.1% 100.0%
무직
및주부

10 2 0 0 12
83.3% 16.7% .0% .0% 100.0%

판매,
서비스직

28 1 0 0 29
96.6% 3.4% .0% .0% 100.0%

기타 3 1 0 0 4
75.0% 25.0% .0% .0% 100.0%

최종학
력

중졸 8 0 0 0 8

5.470
(.792)

100.0% .0% .0% .0% 100.0%
고졸 60 20 0 3 83

72.3% 24.1% .0% 3.6% 100.0%
대졸 65 15 1 3 84

77.4% 17.9% 1.2% 3.6% 100.0%
대졸이상 9 3 0 1 13

69.2% 23.1% .0% 7.7% 100.0%



소득

150만
원미만

33 5 0 2 40

11.316
(.255)

82.5% 12.5% .0% 5.0% 100.0%
150-300만
원미만

47 18 1 2 68
69.1% 26.5% 1.5% 2.9% 100.0%

300-500만
원미만

45 15 0 3 63
71.4% 23.8% .0% 4.8% 100.0%

500만
원이상

17 0 0 0 17
100.0% .0% .0% .0% 100.0%

결혼여
부

미혼 5 3 0 0 8

14.181*
(.028)

62.5% 37.5% .0% .0% 100.0%
기혼 133 34 1 5 173

76.9% 19.7% .6% 2.9% 100.0%
사별

또는이혼
4 1 0 2 7

57.1% 14.3% .0% 28.6% 100.0%

주거형
태

단독주택 24 5 0 2 31

37.191***
(.000)

77.4% 16.1% .0% 6.5% 100.0%
연립주택 6 1 0 0 7

85.7% 14.3% .0% .0% 100.0%
아파트 110 31 1 3 145

75.9% 21.4% .7% 2.1% 100.0%
전원주택 1 0 0 2 3

33.3% .0% .0% 66.7% 100.0%
기타 1 1 0 0 2

50.0% 50.0% .0% .0% 100.0%
전체 142 38 1 7 188

75.5% 20.2% .5% 3.7% 100.0%
*p<.05,***p<.001

바바바...자자자녀녀녀와와와의의의 동동동거거거

<표4-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후에 자녀와의 동거에 대한 의견이 일반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전체 대상자 가운데 동거하지 않겠
다가 61.2%로 과반수가 넘는 비율을 보여 노후에 자녀와의 동거계획이 없다
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성별로 보면 여성의 경우 동거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70.2%로 대다수를 나

타내는데 비해 남성의 경우는 동거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52.1%,자녀가 원하



면 동거하겠다는 응답이 29.8%로 자녀가 원하면 동거하겠다는 응답이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나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동거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

났고 반대로 연령이 높을수록 처음에 동거하다가 복지시설이나 유료시설로
입주하겠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p<.05).
직업별로 보면 전문직과 판매 및 서비스직의 경우에 동거하지 않겠다는 응

답이 각각 77.4%,79.3%로 대다수에 응답하였고,판매,회사원은 자녀가 원하
면 동거하겠다가 25.9%,자영업자는 22.6%로 타 직업보다 더 높게 나타나 집
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05)최종학력에 있어서 학력이 중졸집단
에서는 건강할 때 독립하고 노환이 있을 때 동거하겠다는 문항과 처음에 동
거하다가 복지시설이나 유료시설로 입주하겠다는 문항이 각각 3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이와 달리 다른 집단에서는 동거하지 않겠다는 응답자가 과
반 수 이상을 나타내며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소득에 따라서는 150만 원미만은 동거하지 않겠다가 62.5%,150-300만 원

미만은 60.3%,300-500만 원미만은 58.7%,500만 원이상은 70.6%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고 결혼여부에 따라서는 미혼은 동거하지 않
겠다가 62.5%,기혼은 61.8%,사별 또는 이혼은 42.9%로 각 집단이 서로 비
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주거형태에 대해서 보면 전원주택의 경우에는 건강할 때 독립하고 노환이

있을 때 동거하겠다는 응답자가 100.0%로 나타났고 다른 집단에서는 과반 수
이상이거나 100.0%의 비율을 나타내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4-8>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자녀와의 동거의견

동거하
지않겠
다

자녀가
원하면
동거하
겠다

건강할때
독립하고
노환이있
을때동거
하겠다

처음에동
거하다가
복지시설
이나유료
시설로입
주하겠다

기타 전체 χ (p)

성별
남성 49 28 7 9 1 94 17.692*

**
(.001)

52.1% 29.8% 7.4% 9.6% 1.1% 100.0%
여성 66 7 10 7 4 94

70.2% 7.4% 10.6% 7.4% 4.3% 100.0%

나이

30-39세
미만

47 14 4 4 1 70

19.201*
(.014)

67.1% 20.0% 5.7% 5.7% 1.4% 100.0%
40-49세
미만

46 13 5 3 4 71
64.8% 18.3% 7.0% 4.2% 5.6% 100.0%

50-59세
미만

22 8 8 9 0 47
46.8% 17.0% 17.0% 19.1% .0% 100.0%

직업

회사원 48 21 6 6 0 81

36.884*
(.012)

59.3% 25.9% 7.4% 7.4% .0% 100.0%
전문직 24 3 0 4 0 31

77.4% 9.7% .0% 12.9% .0% 100.0%
자영업자 12 7 6 4 2 31

38.7% 22.6% 19.4% 12.9% 6.5% 100.0%
무직
및주부

6 2 3 0 1 12
50.0% 16.7% 25.0% .0% 8.3% 100.0%

판매,
서비스직

23 1 2 1 2 29
79.3% 3.4% 6.9% 3.4% 6.9% 100.0%

기타 2 1 0 1 0 4
50.0% 25.0% .0% 25.0% .0% 100.0%

최종
학력

중졸 2 0 3 3 0 8

26.482*
*

(.009)

25.0% .0% 37.5% 37.5% .0% 100.0%
고졸 56 11 6 7 3 83

67.5% 13.3% 7.2% 8.4% 3.6% 100.0%
대졸 48 22 6 6 2 84

57.1% 26.2% 7.1% 7.1% 2.4% 100.0%
대졸이상 9 2 2 0 0 13

69.2% 15.4% 15.4% .0% .0% 100.0%



소득

150만
원미만

25 4 6 3 2 40

10.580
(.565)

62.5% 10.0% 15.0% 7.5% 5.0% 100.0%
150-300
만원미만

41 15 7 5 0 68
60.3% 22.1% 10.3% 7.4% .0% 100.0%

300-500
만원미만

37 13 3 7 3 63
58.7% 20.6% 4.8% 11.1% 4.8% 100.0%

500만
원이상

12 3 1 1 0 17
70.6% 17.6% 5.9% 5.9% .0% 100.0%

결혼
여부

미혼 5 2 0 1 0 8

11.578
(.171)

62.5% 25.0% .0% 12.5% .0% 100.0%
기혼 107 32 14 15 5 173

61.8% 18.5% 8.1% 8.7% 2.9% 100.0%
사별

또는이혼
3 1 3 0 0 7

42.9% 14.3% 42.9% .0% .0% 100.0%

주거
형태

단독주택 16 10 4 1 0 31

43.621*
**
(.000)

51.6% 32.3% 12.9% 3.2% .0% 100.0%
연립주택 7 0 0 0 0 7

100.0% .0% .0% .0% .0% 100.0%
아파트 90 25 10 15 5 145

62.1% 17.2% 6.9% 10.3% 3.4% 100.0%
전원주택 0 0 3 0 0 3

.0% .0% 100.0% .0% .0% 100.0%
기타 2 0 0 0 0 2

100.0% .0% .0% .0% .0% 100.0%
전체 115 35 17 16 5 188

61.2% 18.6% 9.0% 8.5% 2.7% 100.0%

*p<.05,**p<.01,***p<.001

사사사...노노노후후후생생생계계계 대대대책책책방방방법법법

<표4-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대상자의 노후생계 대책 방법이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 전체대상자 가운데 국민연
금이 29.5%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저축 28.4%,기타 14.7% 순으로
나타나 대체로 저축과 연금을 노후대책으로 꼽았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는 국민연금이 31.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반면에



여자는 저축이 33.1%로 가장 높게 나타나 차이가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30-39세 미만은 저축이 37.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와 달리 40-49세 미
만은 국민연금이 31.0%,50-59세 미만은 3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업에 따라서는 회사원,기타는 국민연금이 각각 31.4%,37.5%로 가장 높

게 나타났고 전문직,자영업자,무직 및 주부,판매,서비스직은 저축이 각각
29.8%,34.7%,55.0%,3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최종학력별로 살펴보면 중졸은 저축이 41.7%,고졸은 32.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졸은 국민연금이 29.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졸 이
상은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이 각각 28.6%로 가장높게 나타나 차이가있었다.
소득에 따라서는 150만 원미만은 저축이 36.4%,150-300만 원미만은

29.8%로 높게 나타났고 300-500만 원미만은 저축과 국민연금이 각각 29.4%
로 나타났으며 500만 원이상은 국민연금이 34.3%로 가장 높게 나타나 소득에
따라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고 결혼여부에 따라서는 미혼은 저축이
41.7%,기혼은 30.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또 한 사별 또는 이혼은 국민연
금과 기타가 각각 3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거형태에 따라서는 단독주택은 저축이 40.4%,연립주택은 4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아파트는 국민연금이 31.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전원주택
은 기타가 100.0%로 나타났다.



<표4-9>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생계 대책방법

저축 국민연
금

사적연
금

자녀의
도움 퇴직금 기타 합계

성별
남성 53 60 41 2 18 15 189

28.0 31.7 21.7 1.1 9.5 7.9 100.0
여성 50 37 28 1 11 24 151

33.1 24.5 18.5 .7 7.3 15.9 100.0

나이

30-39세
미만

43 26 27 10 9 115
37.4 22.6 23.5 8.7 7.8 100.0

40-49세
미만

36 45 32 2 14 16 145
24.8 31.0 22.1 1.4 9.7 11.0 100.0

50-59세
미만

24 26 10 1 5 14 80
30.0 32.5 12.5 1.3 6.3 17.5 100.0

직업

회사원 40 48 35 2 18 10 153
26.1 31.4 22.9 1.3 11.8 6.5 100.0

전문직 17 14 10 3 13 57
29.8 24.6 17.5 5.3 22.8 100.0

자영업자 17 9 11 2 10 49
34.7 18.4 22.4 4.1 20.4 100.0

무직
및주부

11 7 2 20
55.0 35.0 10.0 100.0

판매,
서비스직

17 16 12 5 3 53
32.1 30.2 22.6 9.4 5.7 100.0

기타 1 3 1 1 1 1 8
12.5 37.5 12.5 12.5 12.5 12.5 100.0

최종
학력

중졸 5 4 3 11
41.7 33.3 25.0 100.0

고졸 46 39 27 2 10 18 142
32.4 27.5 19.0 1.4 7.0 12.7 100.0

대졸 45 46 34 17 16 158
28.5 29.1 21.5 10.8 10.1 100.0

대졸이상 7 8 8 1 2 2 28
25.0 28.6 28.6 3.6 7.1 7.1 100.0



소득

150만
원미만

20 14 5 1 4 11 55
36.4 25.5 9.1 1.8 7.3 20.0 100.0

150-300
만원미만

37 34 24 1 12 16 124
29.8 27.4 19.4 .8 9.7 12.9 100.0

300-500
만원미만

37 37 31 1 10 10 126
29.4 29.4 24.6 .8 7.9 7.9 100.0

500만
원이상

9 12 9 3 2 35
25.7 34.3 25.7 8.6 5.7 100.0

결혼
여부

미혼 5 1 3 1 2 12
41.7 8.3 25.0 8.3 16.7 100.0

기혼 96 93 65 3 27 34 318
30.2 29.2 20.4 .9 8.5 10.7 100.0

사별
또는이혼

2 3 1 1 3 10
20.0 30.0 10.0 10.0 30.0 100.0

주거
형태

단독주택 21 9 13 2 7 52
40.4 17.3 25.0 3.8 13.5 100.0

연립주택 6 3 1 1 2 2 15
40.0 20.0 6.7 6.7 13.3 13.3 100.0

아파트 75 84 54 2 24 27 266
28.2 31.6 20.3 .8 9.0 10.2 100.0

전원주택 3 3
100.0 100.0

기타 1 1 1 1 4
25.0 25.0 25.0 25.0 100.0

전체 27 28 12 3 11 14 95
28.4 29.5 12.6 3.2 11.6 14.7 100.0

제제제333절절절 중중중․․․장장장년년년층층층의의의 노노노인인인복복복지지지주주주택택택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인인인식식식

가가가...노노노인인인복복복지지지주주주택택택 개개개발발발보보보급급급 필필필요요요성성성

<표4-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인복지주택개발보급 필요성에 대해 일반
적 특성별 구분된 집단의 차이를 살펴보면 필요하다는 경향의 응답이 약
85%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며 대다수가 노인복지주택개발보급의 필요성을 느



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특성에 따라 먼저 성별을 보면 여성의 경우 필요하다는 응답

이 약91.0%로 대다수가 응답하였고 남성의 경우에는 약 80.0%로 나타나 성
별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였고(p<.05)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필요
하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5).
직업에 따라서는 무직 및 주부 집단과 기타집단의 경우가 필요하다는 경향

의 응답이 100%로 나타났고 다른 집단에서는 80.0%수준으로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고 최종학력에서도 표본이 적은 중졸집단의 경우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100.0%로 나타난 경우를 제외하고 85%수준으로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소득에 따라서는 소득이 150만 원미만인 집단의 경우 필요하다는 데에 긍정
적인 응답자가 90.0%로 나타났고 150～150만 원미만인 집단은 약 80.0%로
나타났다.300～500만 원집단과 500만 원이상의 집단의 경우 필요성이 있다
는 경향의 응답자가 각각 약 89.0%와 82.0%로 나타나 집단 간에 p<.05의 범
위에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였다.
결혼여부에 따라서는 미혼은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약 75%,기혼은

약 86%,사별 또는 이혼은 약 85%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
으며 주거형태별로 단독주택은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약 77%,연립주
택은 약 57%,아파트는 약 88%,전원주택과 기타는 각각 100.0%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4-10>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개발 보급 필요성
전혀필
요하지
않다

필요
하지않
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매우필요
하다 전체 χ (p)

성별
남성 1 1 17 44 31 94

9.726*
(.045)

1.1% 1.1% 18.1% 46.8% 33.0% 100.0%
여성 0 1 7 63 23 94

.0% 1.1% 7.4% 67.0% 24.5% 100.0%

나이

30-39세
미만

0 0 11 47 12 70

15.690*
(.047)

.0% .0% 15.7% 67.1% 17.1% 100.0%
40-49세
미만

0 2 7 34 28 71
.0% 2.8% 9.9% 47.9% 39.4% 100.0%

50-59세
미만

1 0 6 26 14 47
2.1% .0% 12.8% 55.3% 29.8% 100.0%

직업

회사원 1 2 9 42 27 81

13.652
(.848)

1.2% 2.5% 11.1% 51.9% 33.3% 100.0%
전문직 0 0 7 17 7 31

.0% .0% 22.6% 54.8% 22.6% 100.0%
자영업자 0 0 4 16 11 31

.0% .0% 12.9% 51.6% 35.5% 100.0%
무직
및주부

0 0 0 9 3 12
.0% .0% .0% 75.0% 25.0% 100.0%

판매,
서비스직

0 0 4 20 5 29
.0% .0% 13.8% 69.0% 17.2% 100.0%

기타 0 0 0 3 1 4
.0% .0% .0% 75.0% 25.0% 100.0%

최종
학력

중졸 0 0 0 2 6 8

12.189
(.431)

.0% .0% .0% 25.0% 75.0% 100.0%
고졸 0 1 12 51 19 83

.0% 1.2% 14.5% 61.4% 22.9% 100.0%
대졸 1 1 10 48 24 84

1.2% 1.2% 11.9% 57.1% 28.6% 100.0%
대졸이상 0 0 2 6 5 13

.0% .0% 15.4% 46.2% 38.5% 100.0%



소득

150만원
미만

0 0 4 29 7 40

25.694*
(.012)

.0% .0% 10.0% 72.5% 17.5% 100.0%
150-300
만원미만

0 0 13 35 20 68
.0% .0% 19.1% 51.5% 29.4% 100.0%

300-500
만원미만

0 1 6 32 24 63
.0% 1.6% 9.5% 50.8% 38.1% 100.0%

500만
원이상

1 1 1 11 3 17
5.9% 5.9% 5.9% 64.7% 17.6% 100.0%

결혼
여부

미혼 0 1 1 5 1 8

14.160
(.078)

.0% 12.5% 12.5% 62.5% 12.5% 100.0%
기혼 1 1 22 100 49 173

.6% .6% 12.7% 57.8% 28.3% 100.0%
사별

또는이혼
0 0 1 2 4 7
.0% .0% 14.3% 28.6% 57.1% 100.0%

주거
형태

단독주택 0 1 6 18 6 31

18.470
(.297)

.0% 3.2% 19.4% 58.1% 19.4% 100.0%
연립주택 0 0 3 3 1 7

.0% .0% 42.9% 42.9% 14.3% 100.0%
아파트 1 1 15 85 43 145

.7% .7% 10.3% 58.6% 29.7% 100.0%
전원주택 0 0 0 0 3 3

.0% .0% .0% .0% 100.0% 100.0%
기타 0 0 0 1 1 2

.0% .0% .0% 50.0% 50.0% 100.0%
전체 1 2 24 107 54 188

.5% 1.1% 12.8% 56.9% 28.7% 100.0%
*p<.05

나나나...노노노인인인복복복지지지주주주택택택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생생생각각각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 <표4-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입지조건,
시설,비용 등을 고려한 뒤 결정하겠다가 53.7%로 과반수가 조건을 따져본
후 입주하겠다는 응답을 하였고 경제적 능력만 된다면 무조건 입주 하겠다
24.5%,지금으로서는 잘 모르겠다.20.7%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는 지금으로서는 잘 모르겠다가 27.7%로 여자의



13.8%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여자는 입지조건,시설,비용 등을 고려한 뒤 결
정하겠다가 57.4%로 남자의 50.0%보다 더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연령에 따라서는 30-39세 미만은 입지조건,시설,비용 등을 고려한 뒤 결

정하겠다가 60.0%,40-49세 미만은 53.5%,50-59세 미만은 44.7%로 가장 높
은 비율을 나타내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으며 최종학력별로 중졸집단에서는
경제적 능력만 된다면 무조건 입주 하겠다는 응답자가 75.0%로 대다수를 차
지했고 고졸과 대졸의 집단에서는 입지 조건,시설,비용 등을 고려 한 뒤 결
정하겠다는 경우가 각각 51.8%,57.1%로 나타났고 대졸이상의 집단에서는
69.2%로 나타나 학력에 따라서 조건을 따져본 뒤 입주하겠다는 경향의 차이
가 있음을 알 수 있다(p<.05).
소득에 따라서는 150만 원미만은 입지조건,시설,비용 등을 고려한 뒤 결

정하겠다가 57.5%,150-300만 원미만은 42.6%,300-500만 원미만은 60.3%,
500만 원이상은 64.7%로 나타나 전 집단이 조건을 고려하겠다는 경향을 나타
냈으며 결혼여부에 있어서 미혼과 기혼집단은 입지조건,시설,비용 등을 고
려한 뒤 결정하겠다는 응답자가 각각 62.5%,54.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
지만 사별 또는 이혼에 해당하는 집단은 경제적 능력만 된다면 무조건 입주
하겠다는 응답자가 42.9%로 나타나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p<.01).
직업,주거형태에 따라서는 구분한 집단에서는 경제적 능력만 된다면 무

조건 입주하겠다와 입지조건,시설,비용 등을 고려한 뒤 결정하겠다가 대부
분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4-11>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생각
경제적
능력만
된다면
무조건
입주
하겠다

입지조건,
시설,비용
등을

고려한뒤
결정
하겠다

지금으로
서는

잘모르겠
다

입주 할
의사가
전혀없다 전체 χ (p)

성별
남성 19 47 26 2 94

8.210*
(.042)

20.2% 50.0% 27.7% 2.1% 100.0%
여성 27 54 13 0 94

28.7% 57.4% 13.8% .0% 100.0%

나이

30-39세미만 11 42 16 1 70

6.587
(.361)

15.7% 60.0% 22.9% 1.4% 100.0%
40-49세미만 20 38 13 0 71

28.2% 53.5% 18.3% .0% 100.0%
50-59세미만 15 21 10 1 47

31.9% 44.7% 21.3% 2.1% 100.0%

직업

회사원 16 44 19 2 81

15.859
(.391)

19.8% 54.3% 23.5% 2.5% 100.0%
전문직 7 20 4 0 31

22.6% 64.5% 12.9% .0% 100.0%
자영업자 13 12 6 0 31

41.9% 38.7% 19.4% .0% 100.0%
무직 및주부 3 9 0 0 12

25.0% 75.0% .0% .0% 100.0%
판매,
서비스직

6 14 9 0 29
20.7% 48.3% 31.0% .0% 100.0%

기타 1 2 1 0 4
25.0% 50.0% 25.0% .0% 100.0%

최종
학력

중졸 6 1 1 0 8

19.234*
(.023)

75.0% 12.5% 12.5% .0% 100.0%
고졸 23 43 17 0 83

27.7% 51.8% 20.5% .0% 100.0%
대졸 17 48 17 2 84

20.2% 57.1% 20.2% 2.4% 100.0%
대졸이상 0 9 4 0 13

.0% 69.2% 30.8% .0% 100.0%



소득

150만
원미만

12 23 5 0 40

14.066
(.120)

30.0% 57.5% 12.5% .0% 100.0%
150-300만
원미만

21 29 18 0 68
30.9% 42.6% 26.5% .0% 100.0%

300-500만
원미만

11 38 13 1 63
17.5% 60.3% 20.6% 1.6% 100.0%

500만
원이상

2 11 3 1 17
11.8% 64.7% 17.6% 5.9% 100.0%

결혼
여부

미혼 0 5 3 0 8

17.104**
(.009)

.0% 62.5% 37.5% .0% 100.0%
기혼 43 94 35 1 173

24.9% 54.3% 20.2% .6% 100.0%
사별

또는이혼
3 2 1 1 7

42.9% 28.6% 14.3% 14.3% 100.0%

주거
형태

단독주택 6 20 5 0 31

14.242
(.286)

19.4% 64.5% 16.1% .0% 100.0%
연립주택 1 3 3 0 7

14.3% 42.9% 42.9% .0% 100.0%
아파트 35 77 31 2 145

24.1% 53.1% 21.4% 1.4% 100.0%
전원주택 3 0 0 0 3

100.0% .0% .0% .0% 100.0%
기타 1 1 0 0 2

50.0% 50.0% .0% .0% 100.0%
전체 46 101 39 2 188

24.5% 53.7% 20.7% 1.1% 100.0%
*p<.05,**p<.01

다다다...노노노인인인복복복지지지주주주택택택 입입입주주주동동동기기기

<표4-12>에서 보는바와 같이 노인복지주택 입주동기에 대해 살펴보면 의
료서비스와 노인을 위한 서비스가 56.4%로 과반수 가 넘는 비율을 보였고 노
인을 위한 시설의 편리성 17.0%,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 10.6% 순으로 나타
났다.
인구통계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먼저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은 의료서비스

와 노인을 위한 서비스가 62.8%로 여자의 50.0%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여성



은 노인을 위한 시설의 편리성이 20.2%로 남자의 13.8%보다 더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연령에 따라서는 30대의 경우 입주 동기로 의료서비스
와 노인을 위한서비스라고 응답한 경우가 48.6%,40대와 50대가 각각 62.0%
와 59.6%로 나타났고 노인을 위한 시설의 편리성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30대
가 22.9%로 가장 높았고 40대와 50대가 각각 18.3%,6.4%로 나타나 집단 간
에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였다.
직업에 따라서는 표본의 수가 적은 기타집단은 자녀의 부담감소가 50.0%

로 가장 많았고 판매 서비스직의 경우에는 의료서비스와 노인을 위한서비스
가 48.3%,노인을 위한 시설의 편리성이 31.0%로 다른 집단에 비해 편리성에
비중이 높았고 다른 집단의 경우 노인을 위한서비스라고 응답한 경우가
60.0%수준으로 나타나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최종학력에 따라서는 의료서비스와 노인을 위한서비스라는 응답에 대해서

중졸집단이 37.5%,고졸과 대졸,대졸이상의 집단이 각각 47.0%,64.3%,
76.9%로 나타나 학력에 따라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으며(p<.05)소득별로
보면 150만 원미만의 집단의 경우 의료서비스와 노인을 위한서비스라는 응답
이 32.5%로 나타났고 150～300만 원미만집단과 300～500만 원집단이 약
60.0%로 나타났으며 500만 원이상의 집단은 76.5%로 나타나 집단 간에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결혼여부에 따라서는 미혼인 집단은 의료서비스와 노인을 위한서비스,노

인을 위한 시설의 편리성이 각각 37.5%로 나타났으며 기혼집단에서는 의료와
노인을 위한 서비스가 59.5%로 과반수가 남는 응답자가 응답하였다.사별 및
이혼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자녀의 부담감소가 42.9%로 나타나 집단 간에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주거형태에 따라서는 연립주택은 의료서비스와 노인을 위한서비스가

57.1%,아파트는 62.1%로 다른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전원주택은 자녀
의 부담 감소가 100.0%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1).



<표4-12>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입주 동기

노인을
위한
시설의
편리성

의료서
비스와
노인을
위한
서비스

경제적
인

생활비

자녀의
부담
감소

배우자
없이도
생활
편리

건강하
고

자립적
인
생활

전체 χ (p
)

성별
남성 13 59 6 9 1 6 94

13.536*
(.019)

13.8% 62.8% 6.4% 9.6% 1.1% 6.4% 100.0%
여성 19 47 0 10 4 14 94

20.2% 50.0% .0% 10.6% 4.3% 14.9% 100.0%

나이

30-39세
미만

16 34 2 5 1 12 70

19.294*
(.037)

22.9% 48.6% 2.9% 7.1% 1.4% 17.1% 100.0%
40-49세
미만

13 44 2 5 1 6 71
18.3% 62.0% 2.8% 7.0% 1.4% 8.5% 100.0%

50-59세
미만

3 28 2 9 3 2 47
6.4% 59.6% 4.3% 19.1% 6.4% 4.3% 100.0%

직업

회사원 15 47 3 8 0 8 81

38.994*
(.037)

18.5% 58.0% 3.7% 9.9% .0% 9.9% 100.0%
전문직 4 18 0 2 1 6 31

12.9% 58.1% .0% 6.5% 3.2% 19.4% 100.0%
자영업자 2 19 1 3 3 3 31

6.5% 61.3% 3.2% 9.7% 9.7% 9.7% 100.0%
무직
및주부

1 7 0 4 0 0 12
8.3% 58.3% .0% 33.3% .0% .0% 100.0%

판매,
서비스직

9 14 2 0 1 3 29
31.0% 48.3% 6.9% .0% 3.4% 10.3% 100.0%

기타 1 1 0 2 0 0 4
25.0% 25.0% .0% 50.0% .0% .0% 100.0%

최종
학력

중졸 1 3 1 3 0 0 8

25.762*
(.041)

12.5% 37.5% 12.5% 37.5% .0% .0% 100.0%
고졸 14 39 2 12 3 13 83

16.9% 47.0% 2.4% 14.5% 3.6% 15.7% 100.0%
대졸 16 54 3 2 2 7 84

19.0% 64.3% 3.6% 2.4% 2.4% 8.3% 100.0%
대졸이상 1 10 0 2 0 0 13

7.7% 76.9% .0% 15.4% .0% .0% 100.0%



소득

150만
원미만

11 13 2 7 1 6 40

26.360*
(.034)

27.5% 32.5% 5.0% 17.5% 2.5% 15.0% 100.0%
150-300만
원미만

8 42 1 11 1 5 68
11.8% 61.8% 1.5% 16.2% 1.5% 7.4% 100.0%

300-500만
원미만

10 38 3 1 3 8 63
15.9% 60.3% 4.8% 1.6% 4.8% 12.7% 100.0%

500만
원이상

3 13 0 0 0 1 17
17.6% 76.5% .0% .0% .0% 5.9% 100.0%

결혼
여부

미혼 3 3 0 0 1 1 8
41.044*
**
(.000)

37.5% 37.5% .0% .0% 12.5% 12.5% 100.0%
기혼 28 103 5 16 2 19 173

16.2% 59.5% 2.9% 9.2% 1.2% 11.0% 100.0%
사별

또는이혼
1 0 1 3 2 0 7

14.3% .0% 14.3% 42.9% 28.6% .0% 100.0%

주거
형태

단독주택 6 12 1 3 1 8 31

48.385*
**
(.000)

19.4% 38.7% 3.2% 9.7% 3.2% 25.8% 100.0%
연립주택 1 4 0 1 1 0 7

14.3% 57.1% .0% 14.3% 14.3% .0% 100.0%
아파트 24 90 5 12 3 11 145

16.6% 62.1% 3.4% 8.3% 2.1% 7.6% 100.0%
전원주택 0 0 0 3 0 0 3

.0% .0% .0% 100.0% .0% .0% 100.0%
기타 1 0 0 0 0 1 2

50.0% .0% .0% .0% .0% 50.0% 100.0%
전체 32 106 6 19 5 20 188

17.0% 56.4% 3.2% 10.1% 2.7% 10.6% 100.0%
*p<.05,***p<.001

제제제444절절절 중중중․․․장장장년년년층층층의의의 노노노인인인복복복지지지주주주택택택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입입입주주주방방방법법법

가.노노노인인인복복복지지지주주주택택택 입입입주주주 시시시기기기

<표4-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인복지주택 입주 시기에 대해 살펴보면
전체 대상자 가운데 건강악화로 부양 필요시에 입주 하겠다는 경우가 42.0%
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연령이 많아 고독과 외로움을 느낄 때라는



응답이 36.2%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 차이를 살펴보면 먼저 성별에 대해서 살펴보면 남성

과 여성이 서로 비슷한 분포를 보이며 동질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결과가 나
타났으며 연령별로는 30-39세 미만은 건강악화로 부양 필요시와 연령이 많아
고독과 외로움 느낄 때가 약 82%,40-49세 미만은 약 69%,50-59세 미만은
약 85%로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났지만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다.
직업에 따라서는 무직 및 주부,회사원,전문직의 경우에는 건강악화로 부

양 필요시가 각각 83.3%,49.45,38.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자영업
자는 연령이 많아 고독과 외로움 느낄 때가 51.6%,판매,서비스직은 51.7%
로 가장 높게 나타나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01)최종학력에
따라서는 중졸은 건강악화로 부양 필요시와 연령이 많아 고독과 외로움 느낄
때가 각각 50.0%로 나타났고 고졸과 대졸은 건강악화로 부양이 필요 할 시기
라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38.6%,46.4%,대졸이상은 연령이 많아 고독과 외
로움을 느낄 때가 53.8%로 나타나 집단 간에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
다.
소득별로 는 집단간에 거의 같은 분포를 나타내며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고

결혼여부에 따라서는 미혼은 연령이 많아 고독과 외로움 느낄 때가 50.0% 가
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이와 달리 기혼과 사별 또는 이혼은 자식 출가 이
후가 42.9%로 타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1).
주거형태에 따라서는 단독주택은 건강악화로 부양 필요시가 51.6%로 타

형태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아파트는 연령이 많아 고독과 외로움 느낄 때가
39.3%로 타 형태보다 더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



<표4-13>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입주 시기

자식
출가
이후

배우자
사망
이후

건강악화
로 부양
필요시

연령이
많아
고독과
외로움
느낄 때

기타 전체 χ (p)

성별
남성 6 14 40 33 1 94

.162
(.997)

6.4% 14.9% 42.6% 35.1% 1.1% 100.0%
여성 5 14 39 35 1 94

5.3% 14.9% 41.5% 37.2% 1.1% 100.0%

나이

30-39세미
만

2 9 37 21 1 70

11.748
(.163)

2.9% 12.9% 52.9% 30.0% 1.4% 100.0%
40-49세미
만

6 15 21 28 1 71
8.5% 21.1% 29.6% 39.4% 1.4% 100.0%

50-59세미
만

3 4 21 19 0 47
6.4% 8.5% 44.7% 40.4% .0% 100.0%

직업

회사원 6 13 40 21 1 81

39.574*
*

(.006)

7.4% 16.0% 49.4% 25.9% 1.2% 100.0%
전문직 0 8 12 11 0 31

.0% 25.8% 38.7% 35.5% .0% 100.0%
자영업자 5 4 6 16 0 31

16.1% 12.9% 19.4% 51.6% .0% 100.0%
무직
및주부

0 0 10 2 0 12
.0% .0% 83.3% 16.7% .0% 100.0%

판매,
서비스직

0 2 11 15 1 29
.0% 6.9% 37.9% 51.7% 3.4% 100.0%

기타 0 1 0 3 0 4
.0% 25.0% .0% 75.0% .0% 100.0%

최종
학력

중졸 0 0 4 4 0 8

8.300
(.761)

.0% .0% 50.0% 50.0% .0% 100.0%
고졸 6 14 32 29 2 83

7.2% 16.9% 38.6% 34.9% 2.4% 100.0%
대졸 4 13 39 28 0 84

4.8% 15.5% 46.4% 33.3% .0% 100.0%
대졸이상 1 1 4 7 0 13

7.7% 7.7% 30.8% 53.8% .0% 100.0%



소득

150만
원미만

4 5 16 14 1 40

6.826
(.869)

10.0% 12.5% 40.0% 35.0% 2.5% 100.0%
150-300
만원미만

4 10 31 22 1 68
5.9% 14.7% 45.6% 32.4% 1.5% 100.0%

300-500
만원미만

3 10 27 23 0 63
4.8% 15.9% 42.9% 36.5% .0% 100.0%

500만
원이상

0 3 5 9 0 17
.0% 17.6% 29.4% 52.9% .0% 100.0%

결혼
여부

미혼 0 1 3 4 0 8
19.997*
*

(.010)

.0% 12.5% 37.5% 50.0% .0% 100.0%
기혼 8 27 73 63 2 173

4.6% 15.6% 42.2% 36.4% 1.2% 100.0%
사별또는
이혼

3 0 3 1 0 7
42.9% .0% 42.9% 14.3% .0% 100.0%

주거
형태

단독주택 1 6 16 8 0 31

56.151*
**
(.000)

3.2% 19.4% 51.6% 25.8% .0% 100.0%
연립주택 1 1 3 2 0 7

14.3% 14.3% 42.9% 28.6% .0% 100.0%
아파트 6 20 60 57 2 145

4.1% 13.8% 41.4% 39.3% 1.4% 100.0%
전원주택 3 0 0 0 0 3

100.0% .0% .0% .0% .0% 100.0%
기타 0 1 0 1 0 2

.0% 50.0% .0% 50.0% .0% 100.0%
전체 11 28 79 68 2 188

5.9% 14.9% 42.0% 36.2% 1.1% 100.0%
**p<.01,***p<.001

나나나...노노노인인인복복복지지지주주주택택택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입입입주주주방방방식식식

조사대상자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노인복지주택 입주방식이 무엇인지 알아
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 <표4-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대상자 가운데
임대방식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68.1%로 대다수가 임대방식이 바람 직 하다고
응답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 살펴보면 먼저 성별의 경우에는 두 집단이 서로 거



의 비슷한 분포를 보이며 비슷하게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30-39세 미만은 임
대방식이 71.4%,40-49세 미만은 69.0%,50-59세 미만은 61.7%로 마찬가지로
집단 간에 거의 유사한 비율이 나타났다.
직업에 따라서는 무직 및 주부,기타집단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임대방식이

라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41.7%,50.0%로 다른 집단에서는 70.0%수준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최종학력에 따라서는 중졸인 집단의 경우 기타
방식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7.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데 반해 다른
집단에서는 임대방식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약 70.0%수준으로 나타나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소득과 결혼 여부에 따라서는 각 구분된 집단이 모두 60～70%사이의 비율

을 나타내며 동질집단으로 나타났고 주거 형태별로 보면 임대 방식이라고 응
답한 경우가 단독주택이 83.9% 연립주택이 57.1%,아파트와 전원주택이 각각
65.5%와 100.0%로 나타나 차이가 있었지만 유의한 수준의 차이는 아니었다.



<표4-14>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입주방식으로
바람직한 것

분양방식 임대방식 이용권방
식 기타 전체 χ (p)

성별
남성 8 64 17 5 94

.458
(.928)

8.5% 68.1% 18.1% 5.3% 100.0%
여성 8 64 15 7 94

8.5% 68.1% 16.0% 7.4% 100.0%

나이

30-39세미만 6 50 13 1 70

9.091
(.169)

8.6% 71.4% 18.6% 1.4% 100.0%
40-49세미만 7 49 11 4 71

9.9% 69.0% 15.5% 5.6% 100.0%
50-59세미만 3 29 8 7 47

6.4% 61.7% 17.0% 14.9% 100.0%

직업

회사원 9 56 15 1 81

18.629
(.231)

11.1% 69.1% 18.5% 1.2% 100.0%
전문직 1 23 4 3 31

3.2% 74.2% 12.9% 9.7% 100.0%
자영업자 1 22 4 4 31

3.2% 71.0% 12.9% 12.9% 100.0%
무직및 주부 3 5 3 1 12

25.0% 41.7% 25.0% 8.3% 100.0%
판매,
서비스직

1 20 5 3 29
3.4% 69.0% 17.2% 10.3% 100.0%

기타 1 2 1 0 4
25.0% 50.0% 25.0% .0% 100.0%

최종
학력

중졸 2 2 1 3 8

22.245**
(.008)

25.0% 25.0% 12.5% 37.5% 100.0%
고졸 7 59 11 6 83

8.4% 71.1% 13.3% 7.2% 100.0%
대졸 7 57 18 2 84

8.3% 67.9% 21.4% 2.4% 100.0%
대졸이상 0 10 2 1 13

.0% 76.9% 15.4% 7.7% 100.0%



소득

150만
원미만

5 27 3 5 40

12.206
(.202)

12.5% 67.5% 7.5% 12.5% 100.0%
150-300만
원미만

7 42 13 6 68
10.3% 61.8% 19.1% 8.8% 100.0%

300-500만원
미만

3 47 12 1 63
4.8% 74.6% 19.0% 1.6% 100.0%

500만
원이상

1 12 4 0 17
5.9% 70.6% 23.5% .0% 100.0%

결혼
여부

미혼 0 6 2 0 8

2.411
(.878)

.0% 75.0% 25.0% .0% 100.0%
기혼 15 117 29 12 173

8.7% 67.6% 16.8% 6.9% 100.0%
사별또는
이혼

1 5 1 0 7
14.3% 71.4% 14.3% .0% 100.0%

주거
형태

단독주택 2 26 2 1 31

19.504
(.077)

6.5% 83.9% 6.5% 3.2% 100.0%
연립주택 0 4 2 1 7

.0% 57.1% 28.6% 14.3% 100.0%
아파트 13 95 28 9 145

9.0% 65.5% 19.3% 6.2% 100.0%
전원주택 0 3 0 0 3

.0% 100.0% .0% .0% 100.0%
기타 1 0 0 1 2

50.0% .0% .0% 50.0% 100.0%
전체 16 128 32 12 188

8.5% 68.1% 17.0% 6.4% 100.0%
**p<.01

다다다...노노노인인인복복복지지지주주주택택택에에에 입입입주주주 시시시 비비비용용용

노인복지주택에 입주시 선택할 비용부담 유형이 일반적 특성에 따라 차이
가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여 <표4-15>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전체대상자의 성향을 살펴보면 입주시 전세보증금을 지불하는 형태의 전세

임대형으로는 48.4%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입주시 일시에 입주금을
지불,종신 이용 권리를 확보하는 형태의 종신형으로는 25.0%,입주시 일정보
증금을 납부하고 월별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형태의 일정보증금 납부 및 월



임대형은 20.7%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는 입주시 전세보증금을 지불하는 형태의 전세임대형

은 42.6%,여자는 54.3%로 나타났으며 연령에 있어서 30-39세 미만은 입주
시 전세보증금을 지불하는 형태의 전세임대형이 48.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40-49세 미만과 50-59세 미만도 각각 48.6%,51.1%로 비슷한 결과
를 보였다.
직업별로 보면 입주시 전세보증금을 지불하는 형태에 대해서 회사원이

42.0%,전문직은 61.3%,자영업자는 64.5%,무직 및 주부는 41.7%,판매,서
비스직은 41.4%로 나타나 각 집단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최종학력에
따라서는 중졸은 입주시 전세보증금을 지불하는 형태가 100.0%나타났고 기타
집단에서는 고졸은 47.0%,대졸은 45.2%,대졸 이상은 46.2%로 가장 높은 비
율을 보였다.
가정의 월 소득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150만 원미만은 입주시 전

세보증금을 지불하는형태의 전세임대형이 50.0%,150-300만 원미만은 52.9%,
300-500만 원미만은 41.3%,500만 원이상 은 52.9%로 나타나 비슷한 경향을
보이며 결혼여부에 따라서 미혼은 입주시 전세보증금을 지불하는 형태가
75.0%,기혼은 46.2%,사별 또는 이혼은 71.4%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주거형태에 따라서는 연립주택은 입주시 일시에 입주금을 지불,종신이용

권리를 확보하는 형태의 종신형은 28.6%,아파트는 29.0%로 타 형태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단독주택은 입주시 전세보증금을 지불하는 형태가 74.2%,전
원주택은 100.0%로 타 형태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5).



<표4-15>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에 입주 시 선택할 비용
부담 유형

종신형:입
주시일시
에입주금
을지불,종
신이용권
리를확보
하는형태

전세임대
형:입주시
전제보증
금을지불
하는형태

일정보증
금납부월
임대형:입
주시일정
보증금을
납부,월별
사용료납
부

분양형:자
기소유를
위해매입
되는형태

전체 χ (p)

성별
남성 29 40 21 4 94

4.953
(.175)

30.9% 42.6% 22.3% 4.3% 100.0%
여성 18 51 18 7 94

19.1% 54.3% 19.1% 7.4% 100.0%

나이

30-39세미만 17 34 14 5 70

6.836
(.336)

24.3% 48.6% 20.0% 7.1% 100.0%
40-49세미만 23 33 11 4 71

32.4% 46.5% 15.5% 5.6% 100.0%
50-59세미만 7 24 14 2 47

14.9% 51.1% 29.8% 4.3% 100.0%

직업

회사원 24 34 18 5 81

14.200
(.510)

29.6% 42.0% 22.2% 6.2% 100.0%
전문직 6 19 4 2 31

19.4% 61.3% 12.9% 6.5% 100.0%
자영업자 4 20 6 1 31

12.9% 64.5% 19.4% 3.2% 100.0%
무직및 주부 3 5 3 1 12

25.0% 41.7% 25.0% 8.3% 100.0%
판매,
서비스직

8 12 8 1 29
27.6% 41.4% 27.6% 3.4% 100.0%

기타 2 1 0 1 4
50.0% 25.0% .0% 25.0% 100.0%

최종
학력

중졸 0 8 0 0 8

12.481
(.188)

.0% 100.0% .0% .0% 100.0%
고졸 22 39 17 5 83

26.5% 47.0% 20.5% 6.0% 100.0%
대졸 23 38 17 6 84

27.4% 45.2% 20.2% 7.1% 100.0%
대졸이상 2 6 5 0 13

15.4% 46.2% 38.5% .0% 100.0%



소득

150만
원미만

9 20 8 3 40

8.236
(.511)

22.5% 50.0% 20.0% 7.5% 100.0%
150-300만
원미만

19 36 10 3 68
27.9% 52.9% 14.7% 4.4% 100.0%

300-500만
원미만

18 26 16 3 63
28.6% 41.3% 25.4% 4.8% 100.0%

500만
원이상

1 9 5 2 17
5.9% 52.9% 29.4% 11.8% 100.0%

결혼
여부

미혼 0 6 2 0 8

5.764
(.450)

.0% 75.0% 25.0% .0% 100.0%
기혼 46 80 36 11 173

26.6% 46.2% 20.8% 6.4% 100.0%
사별또는
이혼

1 5 1 0 7
14.3% 71.4% 14.3% .0% 100.0%

주거
형태

단독주택 3 23 4 1 31

24.903*
(.015)

9.7% 74.2% 12.9% 3.2% 100.0%
연립주택 2 4 0 1 7

28.6% 57.1% .0% 14.3% 100.0%
아파트 42 60 35 8 145

29.0% 41.4% 24.1% 5.5% 100.0%
전원주택 0 3 0 0 3

.0% 100.0% .0% .0% 100.0%
기타 0 1 0 1 2

.0% 50.0% .0% 50.0% 100.0%
전체 47 91 39 11 188

25.0% 48.4% 20.7% 5.9% 100.0%
*p<.05

라라라...노노노인인인복복복지지지주주주택택택 입입입주주주 시시시 희희희망망망 보보보증증증금금금

노인복지주택에 입주 시 1인기준 보증금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희망하는지
에 대해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희망 수준에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교차분
석을 실시하여 <표4-16>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먼저 전체대상자의 성향을 살펴보면 1000만 원미만이 42.6%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1000-2000만 원미만 27.7%,2000-3000만 원미만 20.7% 순
으로 나타나 대체로 1000만 원미만의 보증금을 희망한다고 응답하였다.



특성에 따라서보면 먼저 성별의 경우 남자는 1000만 원미만과 1000만원～
2000만 원미만이 각각 35.1%,31.9%로 비슷하게 나타난데 비해서 여성의 경
우 1000만 원미만이 50.0%로 과반수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 연령
에 따라서는 30-39세 미만은 1000만원 미만이 50.0%,40-49세 미만은 35.2%,
50-59세 미만은 42.6%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직업에 따라서는 무직 및 주부는 1000만 원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91.7%로 대다수로 나타났고 회사원과 전문직의 경우에도 1000만 원미만이라
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40.7%,54.8%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자영업자는
1000～2000만 원미만이 41.9%로 나타났으며 판매,서비스직의 경우 1000만
원미만과 1000～2000만 원미만이 각각 27.6% 4000～5000만 원미만이 24.1%
로 나타나 집단 간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p<.001).
최종학력에 따라서는 중졸자인 집단에서는 1000만 원미만이 75.0%로 비율

이 높게 나타났고,고졸과 대졸이 각각 44.6%,40.5%로 나타났다.이와 달리
대졸이상의 대상자는 2000～3000만 원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6.2%로 나
타나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p<.05)소득별로 구분하였을 경
우 150만 미만과 150～300만 원미만인 집단은 1000만 원미만을 희망한다는
응답자가 각각 60.0%,47.1% 300～500만 원미만인 집단은 1000만 원미만과
2000～3000만 원미만이 각각 33.3%로 나타났다.또 500만 원이상 인 집단에
서는 2000～3000만 원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5.3%로 월 소득이 높아 질
수 록 희망 보증금의 금액도 커지는 경향이 나타났다(p<.001).
기타 결혼여부,주거형태별로는 집단 간에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고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표4-16>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에 입주 시 1인 기준 희
망 보증금

1000만
원미만

1000만
원~
2000만
원미만

2000만
원~
3000만
원미만

3000만
원~
4000만
원미만

4000만
원~
5000만
원미만

전체 χ (p)

성별
남성 33 30 23 6 2 94

12.109*
(.017)

35.1% 31.9% 24.5% 6.4% 2.1% 100.0%
여성 47 22 16 1 8 94

50.0% 23.4% 17.0% 1.1% 8.5% 100.0%

나이

30-39세미만 35 17 13 2 3 70

4.855
(.773)

50.0% 24.3% 18.6% 2.9% 4.3% 100.0%
40-49세미만 25 23 16 2 5 71

35.2% 32.4% 22.5% 2.8% 7.0% 100.0%
50-59세미만 20 12 10 3 2 47

42.6% 25.5% 21.3% 6.4% 4.3% 100.0%

직업

회사원 33 25 19 3 1 81

47.792*
**
(.000)

40.7% 30.9% 23.5% 3.7% 1.2% 100.0%
전문직 17 5 8 1 0 31

54.8% 16.1% 25.8% 3.2% .0% 100.0%
자영업자 9 13 7 1 1 31

29.0% 41.9% 22.6% 3.2% 3.2% 100.0%
무직및주부 11 0 0 0 1 12

91.7% .0% .0% .0% 8.3% 100.0%
판매,
서비스직

8 8 4 2 7 29
27.6% 27.6% 13.8% 6.9% 24.1% 100.0%

기타 2 1 1 0 0 4
50.0% 25.0% 25.0% .0% .0% 100.0%

최종
학력

중졸 6 2 0 0 0 8

24.548*
(.017)

75.0% 25.0% .0% .0% .0% 100.0%
고졸 37 28 15 3 0 83

44.6% 33.7% 18.1% 3.6% .0% 100.0%
대졸 34 19 18 3 10 84

40.5% 22.6% 21.4% 3.6% 11.9% 100.0%
대졸이상 3 3 6 1 0 13

23.1% 23.1% 46.2% 7.7% .0% 100.0%



소득

150만
원미만

24 10 3 2 1 40

32.976*
**
(.001)

60.0% 25.0% 7.5% 5.0% 2.5% 100.0%
150-300만
원미만

32 23 9 2 2 68
47.1% 33.8% 13.2% 2.9% 2.9% 100.0%

300-500만
원미만

21 16 21 2 3 63
33.3% 25.4% 33.3% 3.2% 4.8% 100.0%

500만
원이상

3 3 6 1 4 17
17.6% 17.6% 35.3% 5.9% 23.5% 100.0%

결혼
여부

미혼 6 2 0 0 0 8

8.027
(.431)

75.0% 25.0% .0% .0% .0% 100.0%
기혼 72 46 38 7 10 173

41.6% 26.6% 22.0% 4.0% 5.8% 100.0%
사별또는이

혼
2 4 1 0 0 7

28.6% 57.1% 14.3% .0% .0% 100.0%

주거
형태

단독주택 17 8 5 1 0 31

19.716
(.233)

54.8% 25.8% 16.1% 3.2% .0% 100.0%
연립주택 6 1 0 0 0 7

85.7% 14.3% .0% .0% .0% 100.0%
아파트 56 40 33 6 10 145

38.6% 27.6% 22.8% 4.1% 6.9% 100.0%
전원주택 0 3 0 0 0 3

.0% 100.0% .0% .0% .0% 100.0%
기타 1 0 1 0 0 2

50.0% .0% 50.0% .0% .0% 100.0%
전체 80 52 39 7 10 188

42.6% 27.7% 20.7% 3.7% 5.3% 100.0%
*p<.05,***p<.001

마마마...노노노인인인복복복지지지주주주택택택에에에 입입입주주주시시시 월월월 이이이용용용료료료

노인복지주택에 입주 하였을 경우 1인을 기준으로 희망하는 월 이용료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표4-17>에서 보는바와 같이 전체대상자 가운데 20만
원미만이 63.3%로 나타나 대부분 20만원 미만을 희망하는 경향을 나타냈고
다음으로 30-40만 원미만이 22.9%로 나타났다.
일반적특성 가운데 성별의 경우를 먼저 보면 남녀 간 각 집단이 20만 원미

만을 희망하는 경우가 약 63.0%로 비슷한 결과를 보였으며 연령에 따라서는



30-39세 미만은 20만 원미만이 68.6%,40-49세 미만은 67.6%,50-59세 미만
은 48.9%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20만 원미만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응대상자가 회사원은

66.7%,전문직은 64.5%,자영업자는 48.4%,무직 및 주부는 83.3%,판매,서
비스직은 58.6%로 각 집단에서 모두 20만 원미만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
고 최종학력에 경우에도 20만 원미만을 희망한다는 대상자가 중졸은 20만 원
미만이 50.0%,고졸은 71.1%,대졸은 59.5%,대졸 이상은 46.2%로 비슷한 결
과가 나타났다.
소득에 따라서는 150만 원미만의 집단을 보면 20만 원미만과 30～40만 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65.0%와 32.5%로 나타났고 150만원～300만
원미만의 집단에서는 67.6%와 25.0%로 나타났다.300～500만 원 집단에서는
20만 원만이 58.7%,30～40만 원이 17.5% 40～50만 원미만이 14.3%로 나타
났고 500만 원이상의 경우에는 20만 원미만이 58.8%,30～40만원미만과 100
만원 이상이 11.8%,50～80만 원미만이 17.6%로 나타나 소득이 높을 수 록
희망하는 월 이용료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p<.001).
결혼여부에 따라서는 미혼은 20만 원미만이 50.0%,기혼은 64.7%,사별 또

는 이혼은 42.9% 대체로 20만 원미만이 비율이 높은 경향을 나타내며 비슷하
게 나타났고 주거형태에 따라서는 기타의 집단을 제외하고 모두 비슷한 비율
을 나타냈다.



<표4-17>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입주 시 1인기준 희망
월 이용료

20만
원미만

30만원~
40만
원미만

40만원~
50만
원미만

50만원~
80만
원미만

100만
원이상 전체 χ (p)

성별
남성 60 21 8 4 1 94

.717
(.949)

63.8% 22.3% 8.5% 4.3% 1.1% 100.0%
여성 59 22 6 6 1 94

62.8% 23.4% 6.4% 6.4% 1.1% 100.0%

나이

30-39세미만 48 14 5 3 0 70

11.712
(.165)

68.6% 20.0% 7.1% 4.3% .0% 100.0%
40-49세미만 48 12 6 3 2 71

67.6% 16.9% 8.5% 4.2% 2.8% 100.0%
50-59세미만 23 17 3 4 0 47

48.9% 36.2% 6.4% 8.5% .0% 100.0%

직업

회사원 54 19 7 0 1 81

26.272
(.157)

66.7% 23.5% 8.6% .0% 1.2% 100.0%
전문직 20 6 1 3 1 31

64.5% 19.4% 3.2% 9.7% 3.2% 100.0%
자영업자 15 11 2 3 0 31

48.4% 35.5% 6.5% 9.7% .0% 100.0%
무직및 주부 10 0 2 0 0 12

83.3% .0% 16.7% .0% .0% 100.0%
판매,
서비스직

17 7 1 4 0 29
58.6% 24.1% 3.4% 13.8% .0% 100.0%

기타 3 0 1 0 0 4
75.0% .0% 25.0% .0% .0% 100.0%

최종
학력

중졸 4 4 0 0 0 8

15.609
(.210)

50.0% 50.0% .0% .0% .0% 100.0%
고졸 59 19 3 2 0 83

71.1% 22.9% 3.6% 2.4% .0% 100.0%
대졸 50 16 9 7 2 84

59.5% 19.0% 10.7% 8.3% 2.4% 100.0%
대졸이상 6 4 2 1 0 13

46.2% 30.8% 15.4% 7.7% .0% 100.0%



소득

150만
원미만

26 13 1 0 0 40

41.813*
**
(.000)

65.0% 32.5% 2.5% .0% .0% 100.0%
150-300만
원미만

46 17 4 1 0 68
67.6% 25.0% 5.9% 1.5% .0% 100.0%

300-500만
원미만

37 11 9 6 0 63
58.7% 17.5% 14.3% 9.5% .0% 100.0%

500만
원이상

10 2 0 3 2 17
58.8% 11.8% .0% 17.6% 11.8% 100.0%

결혼
여부

미혼 4 3 1 0 0 8

7.244
(.511)

50.0% 37.5% 12.5% .0% .0% 100.0%
기혼 112 36 13 10 2 173

64.7% 20.8% 7.5% 5.8% 1.2% 100.0%
사별 또는
이혼

3 4 0 0 0 7
42.9% 57.1% .0% .0% .0% 100.0%

주거
형태

단독주택 18 7 4 2 0 31

19.634
(.237)

58.1% 22.6% 12.9% 6.5% .0% 100.0%
연립주택 4 2 1 0 0 7

57.1% 28.6% 14.3% .0% .0% 100.0%
아파트 96 31 8 8 2 145

66.2% 21.4% 5.5% 5.5% 1.4% 100.0%
전원주택 0 3 0 0 0 3

.0% 100.0% .0% .0% .0% 100.0%
기타 1 0 1 0 0 2

50.0% .0% 50.0% .0% .0% 100.0%
전체 119 43 14 10 2 188

63.3% 22.9% 7.4% 5.3% 1.1% 100.0%
***p<.001

제제제555절절절 중중중․․․장장장년년년층층층의의의 노노노인인인복복복지지지주주주택택택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주주주거거거환환환경경경

가가가...주주주거거거형형형태태태

<표4-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후에 거주하길 원하는 형태에 대해서 일
반적특성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한 결과 전체대상자 가운
데 전원주택형이 70.7%,아파트형이 18.6%로 대부분 전원주택형을 선호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에 따라서 보면 남자는 전원주택형이 74.5%로 여자의
67.0%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여자는 아파트형이 23.4%로 남자의 13.8%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에 전원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이 더 강하게 나
타나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p<.05).
연령에 따라서는 30-39세 미만은 전원주택형을 선호하는 대상자의 비율이

64.3%,40-49세 미만은 74.6%,50-59세 미만은 74.5%로 나타나 대부분 전원
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을 나타냈고 직업별로 볼 때도 전원주택형을 선호하는
경우가 회사원은 67.9%,전문직은 71.0%,자영업자는 83.9%,무직 및 주부는
66.7%,판매,서비스직은 65.5%로 나타나 마찬가지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는 않았다.
최종학력에 따라서는 중졸인 집단이 전원주택형을 선호하는 경우가 87.5%

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고졸과 대졸의 경우에도 전원주택을 선호한다고 응답
한 대상자가 69.9%,75.0%를 보였다.이와 달리 대졸이상의 경우에는 아파트
형과 전원주택형이 각각 38.5%식 나타나 학력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p<.05).
소득에 따라보면 전원주택 형을 희망하는 응답자가 150만 원미만은 75.0%,

150-300만 원미만은 64.7%,300-500만 원미만은 77.8%,500만 원이상은
58.8%로 집단 간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고 결혼여부별로 볼 때 미혼은 전원주
택 형이 50.0%,기혼은 70.5%,사별 또는 이혼은 100.0%로 나타나 유의한 결
과를 보이지 않았으며.주거형태에 따라서는 볼 때도 각 집단이 모두 전원주
택 형을 선호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표4-18>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에 거주하길 원하는 형태

아파트형 연립주택
형

단독주택
형

전원주택
형 전체 χ (p)

성별
남성 13 5 6 70 94

9.826*
(.020)

13.8% 5.3% 6.4% 74.5% 100.0%
여성 22 9 0 63 94

23.4% 9.6% .0% 67.0% 100.0%

나이

30-39세미만 14 6 5 45 70

10.183
(.117)

20.0% 8.6% 7.1% 64.3% 100.0%
40-49세미만 10 7 1 53 71

14.1% 9.9% 1.4% 74.6% 100.0%
50-59세미만 11 1 0 35 47

23.4% 2.1% .0% 74.5% 100.0%

직업

회사원 11 9 6 55 81

16.302
(.362)

13.6% 11.1% 7.4% 67.9% 100.0%
전문직 8 1 0 22 31

25.8% 3.2% .0% 71.0% 100.0%
자영업자 4 1 0 26 31

12.9% 3.2% .0% 83.9% 100.0%
무직 및
주부

3 1 0 8 12
25.0% 8.3% .0% 66.7% 100.0%

판매,
서비스직

8 2 0 19 29
27.6% 6.9% .0% 65.5% 100.0%

기타 1 0 0 3 4
25.0% .0% .0% 75.0% 100.0%

최종
학력

중졸 0 0 1 7 8

18.080*
(.034)

.0% .0% 12.5% 87.5% 100.0%
고졸 18 6 1 58 83

21.7% 7.2% 1.2% 69.9% 100.0%
대졸 12 7 2 63 84

14.3% 8.3% 2.4% 75.0% 100.0%
대졸이상 5 1 2 5 13

38.5% 7.7% 15.4% 38.5% 100.0%



소득

150만
원미만

5 5 0 30 40

11.046
(.273)

12.5% 12.5% .0% 75.0% 100.0%
150-300만
원미만

15 5 4 44 68
22.1% 7.4% 5.9% 64.7% 100.0%

300-500만
원미만

9 3 2 49 63
14.3% 4.8% 3.2% 77.8% 100.0%

500만
원이상

6 1 0 10 17
35.3% 5.9% .0% 58.8% 100.0%

결혼
여부

미혼 2 2 0 4 8

7.245
(.299)

25.0% 25.0% .0% 50.0% 100.0%
기혼 33 12 6 122 173

19.1% 6.9% 3.5% 70.5% 100.0%
사별또는
이혼

0 0 0 7 7
.0% .0% .0% 100.0% 100.0%

주거
형태

단독주택 8 3 0 20 31

8.272
(.764)

25.8% 9.7% .0% 64.5% 100.0%
연립주택 2 0 1 4 7

28.6% .0% 14.3% 57.1% 100.0%
아파트 25 11 5 104 145

17.2% 7.6% 3.4% 71.7% 100.0%
전원주택 0 0 0 3 3

.0% .0% .0% 100.0% 100.0%
기타 0 0 0 2 2

.0% .0% .0% 100.0% 100.0%
전체 35 14 6 133 188

18.6% 7.4% 3.2% 70.7% 100.0%
*p<.05

나나나...거거거주주주세세세대대대 수수수

<표4-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인복지주택의 적당한 거주 세대 수에 대
해 살펴보면 30가구 미만이 55.9%,30-60가구 미만이 33.0%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는 30가구 미만이 46.8%,여자는 64.9%로 나타났고

연령에 따라서는 30대와 40대가 30가구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54.3%,53.5%로 나타났고 50대의 경우엔 61.7%로 나타나 유의한 수준의 차
이를 보였다(p<.05).



직업에 따라서는 적당한 거주 세대 수에 대해서 30가구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회사원은 이 46.9%,전문직은 67.7%,자영업자는 58.1%,무직 및 주부
는 58.3%,판매,서비스직은 62.1%로 각 집단이 모두 30가구 미만이라고 응
답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최종학력별로 보면 중졸집단에서는 30가구 미만이 100.0%로 나타났고 고

졸과 대졸인 집단에서는 각각 55.4%,56.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이
와 달리 대졸 이상의 집단에서는 30～60가구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3.8%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소득에 따라서는 30가구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50만 원미만은 62.5%,

150-300만 원미만은 52.9%,300-500만 원미만은 52.4%,500만 원이상은
64.7%로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고 결혼여부에 따라서는 미혼은 30가구 미만이
62.5%,기혼은 56.1%,사별 또는 이혼은 42.9%로 나타났으며 주거형태에 따
라서는 주거형태와 상관없이 30가구 미만과 30-60가구 미만이 대부분으로 비
슷하게 나타났다.



<표4-19>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의 적당한 거주 세대 수

30가구미
만

30가구～
60가구미
만

60가구～
100가구
미만

100가구
이상 전체 χ (p)

성별
남성 44 37 8 5 94

6.646
(.084)

46.8% 39.4% 8.5% 5.3% 100.0%
여성 61 25 6 2 94

64.9% 26.6% 6.4% 2.1% 100.0%

나이

30-39세미만 38 23 8 1 70

13.087*
(.042)

54.3% 32.9% 11.4% 1.4% 100.0%
40-49세미만 38 28 4 1 71

53.5% 39.4% 5.6% 1.4% 100.0%
50-59세미만 29 11 2 5 47

61.7% 23.4% 4.3% 10.6% 100.0%

직업

회사원 38 31 10 2 81

20.440
(.156)

46.9% 38.3% 12.3% 2.5% 100.0%
전문직 21 7 0 3 31

67.7% 22.6% .0% 9.7% 100.0%
자영업자 18 12 0 1 31

58.1% 38.7% .0% 3.2% 100.0%
무직및주부 7 4 0 1 12

58.3% 33.3% .0% 8.3% 100.0%
판매,서비스

직
18 7 4 0 29
62.1% 24.1% 13.8% .0% 100.0%

기타 3 1 0 0 4
75.0% 25.0% .0% .0% 100.0%

최종
학력

중졸 8 0 0 0 8

19.600*
(.021)

100.0% .0% .0% .0% 100.0%
고졸 46 31 4 2 83

55.4% 37.3% 4.8% 2.4% 100.0%
대졸 47 24 10 3 84

56.0% 28.6% 11.9% 3.6% 100.0%
대졸이상 4 7 0 2 13

30.8% 53.8% .0% 15.4% 100.0%



소득

150만
원미만

25 14 1 0 40

10.400
(.319)

62.5% 35.0% 2.5% .0% 100.0%
150-300만
원미만

36 21 8 3 68
52.9% 30.9% 11.8% 4.4% 100.0%

300-500만
원미만

33 24 4 2 63
52.4% 38.1% 6.3% 3.2% 100.0%

500만
원이상

11 3 1 2 17
64.7% 17.6% 5.9% 11.8% 100.0%

결혼
여부

미혼 5 3 0 0 8

2.196
(.901)

62.5% 37.5% .0% .0% 100.0%
기혼 97 56 13 7 173

56.1% 32.4% 7.5% 4.0% 100.0%
사별 또는
이혼

3 3 1 0 7
42.9% 42.9% 14.3% .0% 100.0%

주거
형태

단독주택 22 7 1 1 31

15.276
(.227)

71.0% 22.6% 3.2% 3.2% 100.0%
연립주택 5 0 1 1 7

71.4% .0% 14.3% 14.3% 100.0%
아파트 77 51 12 5 145

53.1% 35.2% 8.3% 3.4% 100.0%
전원주택 0 3 0 0 3

.0% 100.0% .0% .0% 100.0%
기타 1 1 0 0 2

50.0% 50.0% .0% .0% 100.0%
전체 105 62 14 7 188

55.9% 33.0% 7.4% 3.7% 100.0%
*p<.05

다다다...노노노인인인복복복지지지주주주택택택의의의 입입입지지지 환환환경경경

<표4-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상자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노인복지주택
의 입지 환경으로 대해 살펴보면 도시근교 형이 55.9%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전원형이 31.4%,도시형이 12.8%으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적특성에 따라 차이를 살펴보면 먼저 성별의 경우 남성은 도시근교형이
54.3%,여성은 57.4%로 과반수가 넘는 비율을 나타내며 비슷한 선호도를 나
타냈고 연령에 따라서는 도시근교형이 30대의 경우 60.0%,40대는 52.1%,50



대는 55.3%로 나타나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직업에 따라서는 회사원은 도시근교형이 60.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

냈고,다른 집단에서 전문직은 48.4%,자영업자는 48.4%,무직 및 주부는
66.7%,판매,서비스직은 58.6%로 나타나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최종학력에 중졸집단에서는 도시형과 전원형이 각각 37.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고졸과 대졸 이상인 집단에서는 도시근교형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51.8%,61.9%,61.5%로 나타났다.
소득에 따라서는 각 집단이 도시근교형에 대해서 55.0%수준으로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며 결혼여부와 주거형태에 따라서도 마찬가지로 도시근교형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4-20>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의 입지 환경으로 바람
직한 것

도시형:교
통편리,외
출외박자유
,쇼핑의료
등편의생활
용이도시

도시근교형
:자녀들과
인접,왕래
용이,교통
원활,휴양
과문화적혜

택

전원형:조
용,공기맑
고산수뛰어
난곳,건강
관리및전원
생활,도시
멀리

전체 χ (p)

성별
남성 9 51 34 94

2.959
(.228)

9.6% 54.3% 36.2% 100.0%
여성 15 54 25 94

16.0% 57.4% 26.6% 100.0%

나이

30-39세미만 7 42 21 70

1.292
(.863)

10.0% 60.0% 30.0% 100.0%
40-49세미만 10 37 24 71

14.1% 52.1% 33.8% 100.0%
50-59세미만 7 26 14 47

14.9% 55.3% 29.8% 100.0%

직업

회사원 7 49 25 81

10.459
(.401)

8.6% 60.5% 30.9% 100.0%
전문직 8 15 8 31

25.8% 48.4% 25.8% 100.0%
자영업자 5 15 11 31

16.1% 48.4% 35.5% 100.0%
무직및주부 0 8 4 12

.0% 66.7% 33.3% 100.0%
판매,서비스직 3 17 9 29

10.3% 58.6% 31.0% 100.0%
기타 1 1 2 4

25.0% 25.0% 50.0% 100.0%

최종학력

중졸 3 2 3 8

9.841
(.131)

37.5% 25.0% 37.5% 100.0%
고졸 10 43 30 83

12.0% 51.8% 36.1% 100.0%
대졸 8 52 24 84

9.5% 61.9% 28.6% 100.0%
대졸이상 3 8 2 13

23.1% 61.5% 15.4% 100.0%



소득

150만 원미만 3 23 14 40

3.455
(.750)

7.5% 57.5% 35.0% 100.0%
150-300만
원미만

10 38 20 68
14.7% 55.9% 29.4% 100.0%

300-500만
원미만

7 35 21 63
11.1% 55.6% 33.3% 100.0%

500만 원이상 4 9 4 17
23.5% 52.9% 23.5% 100.0%

결혼여부

미혼 0 7 1 8

4.642
(.326)

.0% 87.5% 12.5% 100.0%
기혼 23 93 57 173

13.3% 53.8% 32.9% 100.0%
사별또는이혼 1 5 1 7

14.3% 71.4% 14.3% 100.0%

주거형태

단독주택 5 17 9 31

9.276
(.320)

16.1% 54.8% 29.0% 100.0%
연립주택 2 4 1 7

28.6% 57.1% 14.3% 100.0%
아파트 17 81 47 145

11.7% 55.9% 32.4% 100.0%
전원주택 0 3 0 3

.0% 100.0% .0% 100.0%
기타 0 0 2 2

.0% .0% 100.0% 100.0%
전체 24 105 59 188

12.8% 55.9% 31.4% 100.0%

라라라...인인인구구구통통통계계계학학학적적적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노노노인인인복복복지지지주주주택택택 입입입주주주시시시 우우우선선선적적적 고고고려려려사사사항항항

조사대상자들이 노인복지주택 입주를 고려할 때 무엇을 우선적으로 고려하
는지에 대해서 조사하여 일반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
을 실시한 결과 <표4-21>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전체대상자 가운데 입주비용을 우선 고려한다는 응답자가37.8%로 가장 많

은 것으로 나타났고 의료서비스21.3%,레저 및 생활프로그램의 다양성 16.0%
순으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나타났다.



<표4-2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입주를 고려할 때 우선
적으로 고려하고 싶은 것

입주비
용

의료서
비스

자식이
거주하
는지역
과의거
리

그시설
에입주
하는노
인층의
수준

시설이
위치하
는지리
적여건

레저및
생활프
로그램
의다양
성

전체 χ (p)

성별
남성 32 23 3 5 14 17 94

6.559
(.256)

34.0% 24.5% 3.2% 5.3% 14.9% 18.1% 100.0%
여성 39 17 10 5 10 13 94

41.5% 18.1% 10.6% 5.3% 10.6% 13.8% 100.0%

나이

30-39세미
만

29 12 5 5 4 15 70

10.756
(.377)

41.4% 17.1% 7.1% 7.1% 5.7% 21.4% 100.0%
40-49세미
만

28 16 4 2 13 8 71
39.4% 22.5% 5.6% 2.8% 18.3% 11.3% 100.0%

50-59세미
만

14 12 4 3 7 7 47
29.8% 25.5% 8.5% 6.4% 14.9% 14.9% 100.0%

직업

회사원 32 18 5 2 10 14 81

34.646
(.095)

39.5% 22.2% 6.2% 2.5% 12.3% 17.3% 100.0%
전문직 12 5 3 4 1 6 31

38.7% 16.1% 9.7% 12.9% 3.2% 19.4% 100.0%
자영업자 12 7 0 1 6 5 31

38.7% 22.6% .0% 3.2% 19.4% 16.1% 100.0%
무직및주부 7 0 3 0 2 0 12

58.3% .0% 25.0% .0% 16.7% .0% 100.0%
판매,
서비스직

6 10 1 3 5 4 29
20.7% 34.5% 3.4% 10.3% 17.2% 13.8% 100.0%

기타 2 0 1 0 0 1 4
50.0% .0% 25.0% .0% .0% 25.0% 100.0%

최종
학력

중졸 1 4 3 0 0 0 8

34.482*
*

(.003)

12.5% 50.0% 37.5% .0% .0% .0% 100.0%
고졸 36 18 5 1 13 10 83

43.4% 21.7% 6.0% 1.2% 15.7% 12.0% 100.0%
대졸 32 13 5 7 9 18 84

38.1% 15.5% 6.0% 8.3% 10.7% 21.4% 100.0%
대졸이상 2 5 0 2 2 2 13

15.4% 38.5% .0% 15.4% 15.4% 15.4% 100.0%



소득

150만
원미만

18 9 3 0 3 7 40

17.822
(.272)

45.0% 22.5% 7.5% .0% 7.5% 17.5% 100.0%
150-300만
원미만

26 12 6 2 10 12 68
38.2% 17.6% 8.8% 2.9% 14.7% 17.6% 100.0%

300-500만
원미만

24 15 2 5 7 10 63
38.1% 23.8% 3.2% 7.9% 11.1% 15.9% 100.0%

500만
원이상

3 4 2 3 4 1 17
17.6% 23.5% 11.8% 17.6% 23.5% 5.9% 100.0%

결혼
여부

미혼 4 0 0 1 0 3 8

12.825
(.234)

50.0% .0% .0% 12.5% .0% 37.5% 100.0%
기혼 62 40 12 9 24 26 173

35.8% 23.1% 6.9% 5.2% 13.9% 15.0% 100.0%
사별또는
이혼

5 0 1 0 0 1 7
71.4% .0% 14.3% .0% .0% 14.3% 100.0%

주거
형태

단독주택 12 1 6 2 5 5 31

26.425
(.152)

38.7% 3.2% 19.4% 6.5% 16.1% 16.1% 100.0%
연립주택 2 1 1 1 0 2 7

28.6% 14.3% 14.3% 14.3% .0% 28.6% 100.0%
아파트 53 38 6 7 19 22 145

36.6% 26.2% 4.1% 4.8% 13.1% 15.2% 100.0%
전원주택 3 0 0 0 0 0 3

100.0% .0% .0% .0% .0% .0% 100.0%
기타 1 0 0 0 0 1 2

50.0% .0% .0% .0% .0% 50.0% 100.0%
전체 71 40 13 10 24 30 188

37.8% 21.3% 6.9% 5.3% 12.8% 16.0% 100.0%
**p<.01

마마마...노노노인인인복복복지지지주주주택택택 입입입주주주시시시 우우우선선선적적적으으으로로로 고고고려려려하하하고고고 싶싶싶은은은 것것것

노인복지주택의 입주시 고려해야할 사항에 대해서 입주비용,의료서비스,
자식이 거주하는 지역과의 거리,그 시설에 입주하는 노인층의 수준,시설이
위치하는 지리적 여건,레저 및 생활 프로그램의 다양성으로 구분하여 우선
순위별로 빈도분석을 한 결과 <표4-22>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대상자들이 1순위로 고려하는 입주고려사항으로 입주비용이 37.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의료서비스와 레저 및 생활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각각 21.3%,



16.0%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로 고려할 사항으로는 의료서비스가 29.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

타냈고 3순위에서는 의료서비스가 21.8%,시설의 노인층 수준이 20.7%순으로
나타났고,4순위에서는 지리적 여건이 21.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5순위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자식이 거주하는 지역과 거리가 21.3%

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6순위로는 레저 및 생활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31.9%로 나타났다.따라서 입주비용 과 의료서비스가 가장 고려해야할 요소
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표4-22>노인복지주택 입주를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싶은 것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입주비용 71 37.8 35 18.6 16 8.5 21 11.2 23 12.2 21 11.2
의료서비스 40 21.3 56 29.8 41 21.8 29 15.4 16 8.5 3 1.6

자식이거주하는 지역과의거리 13 6.9 26 13.8 32 17.0 43 22.9 40 21.3 29 15.4
그시설에입주하는노인층의수준 10 5.3 16 8.5 39 20.7 29 15.4 38 20.2 49 26.1
시설이위치하는지리적여건 24 12.8 35 18.6 36 19.1 41 21.8 37 19.7 9 4.8
레저및생활프로그램의다양성 30 16.0 17 9.0 21 11.2 22 11.7 28 14.9 60 31.9

무응답 3 1.6 3 1.6 3 1.6 6 3.2 17 9.0
합계 188 100.0 188 100.0 188 100.0 188 100.0 188 100.0 188 100.0

제제제666절절절 노노노후후후대대대비비비 유유유무무무에에에 따따따른른른 노노노후후후주주주거거거 선선선호호호도도도 차차차이이이

가가가...현현현재재재물물물가가가기기기준준준 노노노후후후생생생활활활비비비

노후대비를 준비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현재 물가 기준으로 생각하는 노후
생활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교차분석을 하여 <표4-23>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전체대상자를 보면 150～250만 원미만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자가 39.4%로

가장 많았고 50～150만 원미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36.2%로 나타났다.
노후대비 준비에 따라서 보면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경우에는 50～150만 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7.6%로 가장 많았고 노후대비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150～250만 원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0.8%로 나타나 노후대비
준비를 하는 집단이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집단에 비해 노후생활비를 더 높
게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p<.01).

<표4-23>노후대비 여부에 따른 현재 물가 기준 노후 생활비

50만
원미만

50만원-1
50만
원미만

150만원-
250만
원미만

250만원-
350만
원미만

350만
원이상 전체 χ (p)

노후
대비
여부

준비안함 6 30 23 3 1 63

13.552**
(.009)

9.5% 47.6% 36.5% 4.8% 1.6% 100.0%
준비함 5 38 51 20 11 125

4.0% 30.4% 40.8% 16.0% 8.8% 100.0%
전체 11 68 74 23 12 188

5.9% 36.2% 39.4% 12.2% 6.4% 100.0%
**p<.01

나나나...노노노후후후염염염려려려 요요요인인인

노후대비여부에 따라서 노후에 가장 염려되는 사항으로 꼽는 요인이 차이
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표4-24>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전체 대상자가운데 경제적 문제가 49.5%로 나타나 노후의 경제문제에 대해
서 염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후대비 여부에 따라서는 준비하지 않는
집단과 준비한 집단 모두 경제와 건강문제를 가장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표4-24>노후대비 여부에 따른 노후염려 요인

건강문제 부부사별 경제적
문제

외로움과
무료함

주거문제 전체 χ (p)
노후
대비
여부

준비안함 28 0 33 1 1 63

4.702
(.319)

44.4% .0% 52.4% 1.6% 1.6% 100.0%
준비함 58 5 60 2 0 125

46.4% 4.0% 48.0% 1.6% .0% 100.0%
전체 86 5 93 3 1 188

45.7% 2.7% 49.5% 1.6% .5% 100.0%

다다다...월월월 저저저축축축금금금액액액

노후대비여부에 따라서 현재 노후대비 월 저축금액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4-25>에서 보는바와 같이 노후대비 준비를 하지 않는 집단의 경우 월 저
축금액이 30만 원미만에 해당하는 경우가 100.0%로 나타났고 노후대비를 준
비하는 집단에서는 30～60만 원을 저축하고 있는 경우가 56.0%로 나타나 노
후대비를 하는 집단에서는 적어도 30만 원 이상을 저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
고 집단 간에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표4-25>노후대비 여부에 따른 월 저축 금액

30만원
미만

30만원
-60만
원미만

60만원
-100만
원미만

100만원
-150만
원미만

150만원
-200만
원미만

200만
원이상 전체 χ (p)

노후
대비
여부

준비안함 63 0 0 0 0 0 63
188.000
***
(.000)

100.0% .0% .0% .0% .0% .0% 100.0%
준비함 0 70 20 15 10 10 125

.0% 56.0% 16.0% 12.0% 8.0% 8.0% 100.0%
전체 63 70 20 15 10 10 188

33.5% 37.2% 10.6% 8.0% 5.3% 5.3% 100.0%
***p<.001



라라라...노노노후후후 부부부양양양책책책임임임

노후대비 여부에 따라 노후 부양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
해서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하여 <표4-26>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전체 대상자 가운데 본인 스스로의 책임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75.5%로 가

장 많았으며 노후대비여부에 따른 두 집단의 차이를 살펴보면 준비하지 않는
집단에서는 본인의 책임이라는 경우가 63.5%로 나타났고 국가 및 사회의 책
임이라는 경우가 30.2%로 나타났다.이와 달리 준비하고 있는 집단에서는 본
인의 책임이라는 경우가 81.6%로 더 높은 비율을 나타내 노후의 책임은 본인
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노후대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표4-26>노후대비 여부에 따른 노후부양 책임
본인스스
로

국가 및
사회 자녀 기타 전체 χ (p)

노후대
비여부

준비안함 40 19 1 3 63

8.714*
(.033)

63.5% 30.2% 1.6% 4.8% 100.0%
준비함 102 19 0 4 125

81.6% 15.2% .0% 3.2% 100.0%
전체 142 38 1 7 188

75.5% 20.2% .5% 3.7% 100.0%
*p<.05

마마마...자자자녀녀녀와와와의의의 동동동거거거

노후대비여부에 따라서 노후에 자녀와의 동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 <표4-27>에서 보는바와 같이 전체대상자 가운데
동거하지 않겠다는 응답자가 61.2%로 과반수가 넘는 비율이 나타났다.노후
대비여부에 따라서 살펴보면 동거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준비하지 않
는 집단이 58.7%,준비하는 집단이 62.4%로 비슷한 수준으로 응답하였고 노
후대비 여부에 따라서는 노후에 자녀와 동거하지 않겠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4-27>노후대비 여부에 따른 자녀와의 동거 의견

동거하지
않겠다

자녀가원
하면동거
하겠다

건강할때
독립하고
노환이있
을때동거
하겠다

처음에동
거하다가
복지시설
이나유료
시설로입
주하겠다

기타 전체 χ (p)

노후
대비
여부

준비안함 37 14 7 3 2 63

2.861
(.581)

58.7% 22.2% 11.1% 4.8% 3.2% 100.0%
준비함 78 21 10 13 3 125

62.4% 16.8% 8.0% 10.4% 2.4% 100.0%
전체 115 35 17 16 5 188

61.2% 18.6% 9.0% 8.5% 2.7% 100.0%

바바바...노노노인인인복복복지지지주주주택택택 개개개발발발보보보급급급 필필필요요요성성성

현재 노후대비여부에 따라서 노인복지주택을 개발,보급할 필요성이 있는
지에 의견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표4-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후대비여부에 따른 두 집단이 필요하다는 경향으로 응답한 경우
가 약 85.0%수준으로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 노후대비여부에 관계없이 개발보
급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28>노후대비 여부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개발 보급 필요성

전혀필요
하지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매우필요하다 전체 χ (p)

노후
대비
여부

준비안함 1 1 8 32 21 63

3.553
(.470)

1.6% 1.6% 12.7% 50.8% 33.3% 100.0%
준비함 0 1 16 75 33 125

.0% .8% 12.8% 60.0% 26.4% 100.0%
전체 1 2 24 107 54 188

.5% 1.1% 12.8% 56.9% 28.7% 100.0%



사사사...노노노인인인복복복지지지주주주택택택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생생생각각각

노후대비여부에 따라서 노인복지주택에 대한의견이 차이가 나타나는지 검
증하기 위해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4-29>에서 보는바와 같이 각 집
단이 각 항목에 대해서 모두 비슷한 비율로 나타난 특성을 볼 수 있다.따라
서 이 문항에 대해서 두 집단은 동질집단으로 볼 수 있으며 노후대비 여부에
관계없이 입지조건이나 시설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겠다는 경향을 나타냈다.

<표4-29>노후대비 여부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생각
경제적
능력만
된다면
무조건
입주
하겠다

입지조건,
시설,비용
등을

고려한뒤
결정
하겠다

지금으로
서는

잘모르겠
다

입주 할
의사가
전혀없다 전체 χ (p)

노후대
비여부

준비안함 14 33 15 1 63

.900
(.825)

22.2% 52.4% 23.8% 1.6% 100.0%
준비함 32 68 24 1 125

25.6% 54.4% 19.2% .8% 100.0%
전체 46 101 39 2 188

24.5% 53.7% 20.7% 1.1% 100.0%

자자자...입입입주주주동동동기기기

노후대비에 따라서 노인복지주택에 입주한다면 입주하는 동기에 차이가 나
타나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4-30>에서 보는바와
같이 전체대상자 가운데 의료서비스와 노인을 위한 서비스 때문이라는 응답
자가 56.4%로 나타났다.노후대비여부에 따라서 살펴보면 준비하지 않고 있
는 집단의 경우 의료와 노인을 위한 서비스라고 응답한 경우가 44.4%로 나타
났고 준비하고 있는 집단의 경우에는 62.4%로 나타났다.따라서 노후대비 준
비를 하고 있는 집단이 비교적 의료서비스와 노인을 위한 서비스 때문에 입
주한다는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p<.001).



<표4-30>노후대비 여부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입주 동기

노인을
위한
시설의
편리성

의료서
비스와
노인을
위한
서비스

경제적
인

생활비

자녀의
부담
감소

배우자
없이도
생활
편리

건강하
고

자립적
인 생활

전체 χ (p)

노후
대비
여부

준비안함 15 28 0 12 4 4 63
21.968*
**
(.001)

23.8% 44.4% .0% 19.0% 6.3% 6.3% 100.0%
준비함 17 78 6 7 1 16 125

13.6% 62.4% 4.8% 5.6% .8% 12.8% 100.0%
전체 32 106 6 19 5 20 188

17.0% 56.4% 3.2% 10.1% 2.7% 10.6% 100.0%
***p<.001

제제제777절절절 분분분석석석결결결과과과의의의 논논논의의의

사회의 전반적인 구조나 가족제도가 변하게 되면서 자녀와의 별거를 원하
는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노후준비를 본인스스로 해야 한다는 생각에 노후
에 대한 책임의식이 더욱 강해지게 되었다.의료기술의 발달로 노후가 길어
지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인이 증가하고 국가나 자녀들에게 의지하
기 보다는 적정한 비용을 주더라도 노인복지주택에 입주하여 수준 높은 서비
스 받기를 원하는 수요가 급격히 증가되었다.이로 인하여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었다.현재 노인복지주택보다는 실버타운이라는 이름이
대상자들에게 더 어필되어 있고 그에 따라 가격이 비싸고 누구나 쉽게 입주
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는데 주목되어 있다.이에 따라 계층별,수준별로 적
합한 노인복지주택을 개발하기 위한 분석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노후염려요인을 보면 경제적인 문제와 49.5%,건강문제가 노후에 가장 염

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의 사회적 측면이나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울 것이다.의학의 발달로 길어진 노
후에 대한 불안감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저축을 보면  30만원-60만 원미만
이 37.2%을 나타내고 있다.정동근(2002)의 연구결과를 보면 노후대책을 위한
월 저축금액으로 월 20만 원미만이 77.2%의 연구결과로 나왔으며.윤석경



(2003)의 연구결과에도 20만 원미만이 26.3%가 노후를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과거에는 퇴직연금을 노후대비 자금으로 사용하고 퇴직연금 외에 따로
저축하는 것은 극소수에 불과 했지만 불안한 국민연금이나 조기퇴진 등으로
퇴직연금에 대한 기대는져버리고 있다.이는 노후에 대한 부양책임이 본인에
게 있다는 것을 예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앞서 언급한 부양책임은 본인
스스로가 75.5%로 대다수가 노후부양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답변하였다.
과거 효와 부양가족에 대한 전통적 가족주의를 보면 부모를 모시는 것이 당
연시되었고 장남이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전통적 가치관에서 사회구조의 변
화로 본인스스로에게 있음을 자각하고 있었다.노인복지주택 개발보급필요성
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85%,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생각을 보면 학력이
낮을 수록 경제적여건만 된다면 무조건 입주하겠다고 하였다.일반적으로는
입지조건이나 시설,비용 등을 고려한 뒤 결정하겠다가 53.7%로 과반수가 조
건을 따져본 후 입주하겠다는 응답을 보였다.
이 연구결과를 보면 현재 경제여건과 노후에 대한 준비에 따라 노인복지주

택에 대한 생각도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입주동기로는 의료서비스와 노인을 위한 서비스가 56.4%로 가장 많은 응

답을 보였으며 시설의 편리성이나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노후를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려는 의욕이 강하고
노후에 가장 염려하는 건강문제와 직결됨을 알 수 있다.
입주시기로는 건강이 악화되어 부양이 필요할 때 가42.0%,고독과 외로움

을 느낄 때가 39.3%로 나타났다.전통적 가족주의의 가치관이 바뀌면서 자녀
에게 의탁보다는 스스로 준비하고 책임져야한다는 의식 때문에 나타난 결과
라고 볼 수 있다.
거주형태를 보면 전원주택형을 70.7%가 선호하는 것으로 나왔다.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나이가 많을수록,전문직이나 자
영업자,소득이 높을수록 전원주택형을 선호하는 것은 노후는 쾌적하고 안락
한 곳에서 보내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이에 관하여 특
성별 노인복지주택개발보급이 절실히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노후에 선호하는 가구 수의 선행연구를 보면 남순옥(2006)에 따르



면 거주세대수는 51-100가구 44.2%를 선호하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타났고.
주영석(2008)의 연구결과도 남순옥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100세대 미만과
100-200세대 미만이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30세대 이상이 공동주택 개
념으로 인식되고 관리비절약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다세대이여야만 이득을
볼 수 있고 소규모 시설일 경우 비용부담의 우려로 세대수를 늘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30가구 미만이 59.9%로 선행연구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이

러한 결과를 놓고 볼 때 선행연구의 경우 지역이 수도권이라는 점에서 착안
현 물가기준에서 응답자들이 서울이나 경기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비용등
의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나온 결과라고 볼 수 있다.앞선 두 연구와는 본 연
구가 대조를 이루지만 지방이라는 특수성도 있지만 현대인의 의식변화로 노
인의 사생활이 침해받지 않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기를 희망하는
부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김광순(2005)의 노후생활비에 대한 질문에 현재 물가 기준 51%(131명)이 1

인당 월 91만원 이상의 생활비가 지출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고 연령이 높
을 수 록 고학력 일수록 높게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위의 선행연구들과 내용적인 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

고 있지는 않지만 노인복지주택 개발보급 필요성에 관한 응답이 85%로 대다
수가 노인복지주택의 개발보급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성별
로는 여성의 경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91%로 응답하였다.연령별로 보면 연령
이 높을 수 록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또한 직업에
따라서는 무직 및 주부 집단과 기타 집단의 경우가 필요하다고 100%로 응답
하였다.
입주방식으로는 임대형을 선호하였고 입주시 1인 기준 희망 보증금과 월

이용료로는 1000만원 미만과 월 20만원으로 입주하길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성별,연령,직업,결혼여부,주거형태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이지는 않
았지만 학력과 소득수준에 따라 보증금이나 월 이용료에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이는 분양형으로 하게 되면 분양금액에 대한 비용부담이 있고 비
용부담문제가 생기게 되면 누구나 쉽게 노인복지주택에 입주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존의 실버타운과 같은 비싸다는 인식전환이 이루어 질 수 없
다.보증금 1000만 원과 월 이용료 20만 원은 국민연금이나 노후대비로 준비
한 저축으로 월 이용료 역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대부분에 나라들이 시설화율을 낮추기 위해 재가복지서비스를 확장하는 프

로그램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으나 장수함에 따라 병약한 독신노인이 증가
하면서 시설화율은 높아갈 수 밖에 없다.노인인구가 증가하고 노인들의 소
득향상으로 연금제도와 각종 사보험의 준비로 노년에 노인복지주택 시설을
이용하겠다는 선호도가 점점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비싸게 공급이 이루어지
고 있어 입주노인가구의 경우 경제적능력이 있는 중 상류층 노인들만이 임대
나 분양형식으로 노인복지주택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노인복지
주택의 비용이 비싸게 공급될 수밖에 없는 것은 높은 토지비용이나 건축비
상승으로 시설이 비싸게 공급될 수 밖에 없다.이를 극복하고 수준 높고 경
제적인 가격으로 노인복지주택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재화와 서비스를
배분하는 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선진국에서는 사회복지의 공급주체가 국가
및 민간비영리기관만이 아니라 개인,민간영리기관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
이고 있다.선진국에서도 정부의 재정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
영리기관으로까지 의탁하고 있는 실정이다.우리나라도 저소득층에 국한되어
왔던 노인의 공통의 욕구인 건강보호,주거,여가선용의 욕구를 전체노인계층
에까지 확대실시 해야 할 것이다.또한 시설 설치자인 민간기업이나 개인에
게 정책적 지원이나 세제혜택 등으로 노인이 원하고 민간이나 개인이 원하는
노인복지주택을 개발 보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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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111절절절 요요요약약약

본 연구는 광주지역에 거주하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노후생활의 준비,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인식,입주방법,주거환경 등의 선호도에 대한 것을 알
아보았다.
이 연구결과를 통해 노인복지주택공급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설공급자에

게 시설의 공급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자 하였고.또한 미래의 노후
대책을 위한 수요자들의 주거시설의 정서적인 안정감과 만족도를 높이고 노
인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노후에 경제력이 확보될 수 있는 중․장년층인 (30～60세 미

만)을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설문지는 240부를 배포하여
240부 모두 회수되었으나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불성실한 답변을 한 53부를
제외한 188부를 통계처리 하였다.통계처리의 일반적 사항을 보면 남성과 여
성이 각각 50%로 같은 비율을 나타냈고 연령대로는 40-49세 미만이 37.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30-39세가 37.2%을 나타냈다 직업에 따라서는 회사원이
43.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전문직과 자영업자가 다음 순으로 나타
났다.학력으로는 대졸과 고졸이 44.7%,44.1%로 대부분 이에 해당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가정의 월 평균소득은 150-300만 원미만이 36.2%,300-500만
원미만이 33.5%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예비노년층의 노후생활에 대한질문에 응답은 노후대책으로 준비하는

것으로는 저축이30.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다음으로는 국민연금과
사적연금 순으로 나타났다.현재 1인 물가기준 노후생활비 물가를 묻는 질문
에는 연령별로 보면 30대의 경우 50-150만 원 계획 한다는 응답이 52.9%로
가장 많았고 40대는 150-250만 원이라는 응답이 50.7%,50대는 150-250만 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8.3%로 나타나 연령별대별로 보면 나이가 많을수
록 노후생활비물가를 많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현재 생활비 수준을 반영한



것이라고 본다.또한 직업별,소득별,주거형태에 따라서도 노후생활비가 많
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둘째,노후에 가장 염려하는 사항이 일반적특성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결과를 보면.경제적문제가 49.5%,건강문제가 45.7%로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아 경제적문제와 건강문제를 가장 염려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직업별로는 자영업자와 판매,서비스직은 각각 58.1%,51.7%로
건강문제가 타 직업 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회사원은 경제적 문제로 55.6%가
나타났다.학력이나 소득,결혼이나 주거형태등에 따라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것은 노인이 되면 신체적기능의 퇴화나 사회적 역할상실에 대한 염려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노후를 대비하여 현재 월 평균 어느 정도 저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일반

적특성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는 30만원-60만 원미만이 37.2%
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30만 원미만 33.5%,60-100만 원미만 10.6%순
으로 나타났다.
성별,연령대별,소득별에 따라 소득과 계획 중인 노후 대비 저축금액이 비례
하는 경향을 나타내고.직업이나 주거형태는 대부분 비슷하게 나타났다.
노후부양책임에 대한 응답은 본인 스스로가 75.5%,다음으로는 국가 및 사

회가 20.2%로 나타나 대부분 본인과 국가의 책임이라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
었다.성별로 보면 여성은 89.4%가 본인책임이라는 응답을 한데 비해 남성은
국가 및 사회의 책임이라는 응답이 33.0% 남녀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직업에 따라서는 전문직은 본인스스로가 90.3% 판매서비스직은 96.6% 타

직업보다 높게 나타났고 회사원은 국가 및 사회가 37.0% 타 직업보다 높게
나타났으며.결혼이나 주거형태에 따라서도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자녀와의 동거에 대한 의견이 일반적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

과 동거하지 않겠다가 61.2%로 과반 수 가 넘는 비율을 보여 노후에 자녀와
동거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연령에 따라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동거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반대로 연령이 높을 수 록 처음에
동거하다가 복지시설이나 유료시설로 입주하겠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 보면 전문직과 판매 서비스직의 경우에 동거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77.4%,79.3%로 대다수 응답하여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학력이나
소득,결혼여부,주거형태에 따라서는 각 집단이 서로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
다.
셋째,노인복지주택에 개발보급 필요성에 대해 일반적 특성별 구분된 집단

의 차이를 살펴보면 필요하다는 경향의 응답이 약 85%로 높은 비율을 나타
내며 대부분 개발보급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였다.특히 여성일수록 나이가
높을수록,소득이 높을수록,노후대비유무에 따라서도 개발이 필요하다는 높
은 반응이 나왔다.
넷째,일반적 특성에 따라서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생각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입지조건이나 시설,비용 등을 고려한 뒤 결정하겠다가 53.7%로 과반수
가 조건을 따져본 후 입주하겠다는 응답을 보였다.성별에 따라서는 남자는
지금으로서는 잘 모르겠다가 27.7%로 여자의 13.8%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여자는 입지조건이나 시설,비용 등을 고려 한 뒤 결정하겠다가 57.4%로 남
자의 50.0%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학력이 낮을수록 경제적 능력만 된다면
무조건 입주하겠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고 반대로 학력이 높을수록 입지
조건,시설,비용 등을 고려한 뒤 결정하겠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결
혼여부에 있어서 기혼집단은 입지조건,시설,비용 등을 고려한 뒤 결정하겠
다는 응답자가 각각 62.5%,54.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지만 사별 또는
이혼에 해당하는 집단은 경제적 능력만 된다면 무조건 입주하겠다는 응답자
가 42.9%로 나타나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입주동기로는 의료서비스와 노인을 위한 서비스가 56.4%로 가장 많은 응답
을 보였으며 시설의 편리성이나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 순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먼저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은 의료서비스

와 노인을 위한 서비스가 62.8%,여성은 노인을 위한 시설의 편리성이 20.2%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연령별로는 30대의 경우 의료서비스와 노인을
위한 서비스라고 응답한 경우 48.6%,40대와 50대가 62.0%와 59.6%로 나타났
다.직업에 따라서는 기타집단은 자녀의 부담감소가 50.0%가 가장 많았고
판매 서비스직의 경우에는 의료서비스와 노인을 위한 서비스가 48.3%로 많았



다.학력,소득별,결혼여부,주거형태에 따라서 의료서비스와 노인을 위한 서
비스가 높게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다섯째,입주 시기는 건강이 악화되어 부양이 필요할 때 42.0% 와 고독과

외로움을 느낄 때 3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직업에 따라서는 무직및 주
부, 회사원, 전문직의 경우에는 건강악화로 부양필요시가 각각 83.3%,
49.45%,38.7%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자영업자는 연령이 많아 고독과
외로움 느낄 때가 51.6% 판매,서비스직은 51.7%로 가장 높게 나타나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결혼여부에 따라서는 미혼은 연령이 많아 고독
과 외로움을 느낄 때가 50.0%,이와 달리 기혼과 사별 또는 이혼은 자식 출
가 이후가 42.9%로 타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주거형태에 따라서는 단
독주택은 건강악화로 부양 필요시가 51.6%로 타 형태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아파트는 연령이 많아 고독과 외로움 느낄 때가 39.3%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다.직업이나 연령별,소득별로는 비슷한 결과가 나타나 유의한 결
과를 보이지는 않았다.입주방식과 입주시 비용부담으로는 임대방식이 68.1%
와 전세임대형48.4%로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이용료로는
1000만 원미만이 42.6%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여자가 50.0%로 높은 비
율을 나타냈다.1인기준이용료 20만 원미만이 6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섯째,거주하길 원하는 주거 형태로는 전원주택 형이 70.7%,아파트형이

18.6%로 대부분 전원주택 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성별에 따라서는
남자는 전원주택 형이 74.5%,여자는 67.0%나타났다.학력에 따라서는 중졸
인 집단은 전원주택 형을 선호하는 경우가 87.5%,고졸과 대졸의 경우에도
전원주택을 선호하는 응답자가 69.9%,75.0%를 보였다.이와 달리 대졸이상
의 경우에는 아파트형과 전원주택 형이 각각 38.5%식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연령별,직업별,소득별로는 모두 전원주택 형을 선호하는 경향을 나
타내며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노인복지주택의 적당한 가구 수로는 30가구 미만이 55.9%,30-60가구 미만

이 33.0%순으로 나타났다.연령이 높을수록 30가구만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
타났고,연령이 낮을수록 30-60가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학력별로
보면 중졸은 30가구 미만이 100.0%로 나타났고 고졸과 대졸인 집단에서는 각



각 55.4%,56.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대졸 이상의 집단에서는 30-60
가구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3.8%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직
업이나 소득,주거형태,결혼여부 등은 대부분 비슷하게 나타났다.입지환경
으로는 도시근교 형이 55.9%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전원형31.4%,도시
형 12.8%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연령,직업,학력,소득,주거형

태 등에 따라서도 도시 근교 형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제제222절절절 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함함함의의의

중․장년층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인식의 변화가 늘어
가고 있는 반면 준비되지 못한 노후에 대한 불안감 역시 늘어나고 있다.생
활환경과 의식 등의 변화로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인식이나 선호도 역시 높았
지만 보편화 되지 못한 입주비용등의 경제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현재의 생활
선상에서 노후를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수명이 짧았던 과거와는 달
리 길어진 노후에 대한 준비와 노후에 자녀와 동거를 원하지 않는 중․장년
층들의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사회구조의 변화로 본인스스로 노후를 준비 하여야 한다는 것을 기정사
실화하고 있지만 노후대비에 관하여서는 상당히 위축되어 있음을 조사를 통
하여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자는 이 조사를 통하여 30대에 있는 중․장년층들에게 노후에 대한

심각성과 노후에 대한 준비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또한 사회가 변화되고 있
다는 것을 본 설문을 통하여 인지 시켜줬다는데 큰 의의를 가졌고.중상층만
을 위한 노인복지주택개발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비용부담 없이 편안하게 노
후를 맡길 수 있는 시설이 개발되어야 한다.선행연구에서 유료노인주거복지
시설의 구매비용을 국가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는 연구결과와는 달리 본 연
구에서는 국가만을 의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응답자들의 반응을 연구결과
를 통해 알 수 있었다.이러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국가는 최
소한의 준비는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노인복지주택의 선호도가 점점 높게 나타남에 따라 수익성 보장 및

입주노인 보호가 되는 노인주택개발에 민간참여를 위한 보조금지급이나 저리
융자,세제상혜택 등 지원방안마련이 필요하고 이를 토대로 시설설립을 장려
해야 할 것이다.
둘째,수요공급자가 만족할 만한 적정시장가격 형성이 필요하고 기존 고령

자 주택을 무장애 주택이나 연립주택으로 개․보수하는 경우 자금을 지원하
는 정책도 필요하다.
셋째,건강이 악화되어 누군가로부터 부양이 필요할 때 찾는 곳이 아니라

경제적 부담이 적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국가에서는 전문 의료시설의 체계화와 입주자의
다양한 욕구에 따라 취미강좌나 편의시설로 입주자의 생활의 질이나 건강을
책임져야 한다.
이와 같이 사회적인 여건,입주자의 건강문제,경제적인부분을 해결 할 수

있는 저렴하고도 수준 높은 노인복지주택을 민․관 합동하여 개발 보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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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onHousingSeniorPreferenceofthe
Middle-AgedandtheElderly

-FocusingonSeniorWelfareHouse-

LeeKwqngSun
Advisor:Prof.OhEul-im Ph.D.
DepartmentofSocialWelfare,
GraduateSchoolofChosunUniversity

Nowadaysourcountryhighlightstheneedonlyforthedevelopmentandthe
distributionofthesilverindustryortheseniorcitizens'well-fareandhousing
facilities.Butthedistributionofthefacilitiesisstillinthefirststage.Private
enterpriseshavenotrevitalizedthetownsfortheagedandthetownsareconsidered
tobeexpensive,whilethedamageoftheresidentsbybecomingthebankruptofthe
constructionenterpriseshascausedmoreandmorestrongdistrustfortheprivate
enterprises.
Today'syoung-decreasing-but-old-increasingstructureofourcountryshowsthat
thesocialburdenoftheyoungwhohavetosupportourcountryisgettingheavier
andheavier.Thisstructureismakingtheseniorcitizeǹsproblem moreandmore
serious.Asthewantsforthehouse,oneofthecommondesiresoftheelderly,are
thematerialnecessitiesformaintainingtheirexistence,privateenterprisesandthe
governmenthavetodiverttherecognition ofdistrust,cooperateeach otherto



developtheseniorcitizens'well-fareandhousingfacilities.
Inordertoovercomethisproblem,itisnotnecessarytodevelopfacilitiesonlyfor
theexistingmiddleclassbutnecessarytodevelopthedifferentiatedfacilitieswhich
anyonecanmoveinandspendhisorhercomfortableoldagein.Thereforeinthis
researchIregardtheinexpensiveseniorcitizens'well-farehousesmadebythe
privateenterprisesasthepreferredcustom-madewell-farehousing development
project.Thefollowingisaboutthehousingpreferences.
Thisresearchshowedthatsomeonewhohaseconomicpowerintheoldage,is

inthe30-under60age,andlivesinGwang-ju,wasquestionedbyanagegroup.
Eachagegroup wasgiven80copies.Allofthem were240copies. Theyare
randomized.Therewillbedifferentviewpointsfortheseniorwell-fareandhousing
from various-agedpeopleand from theirpresentsituation ofeitherthey have
preparedfortheoldageornot.
Theresultsareasfollows.
First,toliveahappylifeoftheoldageinthepre-agingcitizens,theythinkthat
savingsisthehighest.Itsrateis30.3percent,thencomesanationalpensionand
privatepensioninthatorder.
Second,themostanxietyintheoldageistheeconomicproblem.Itsrateis49.5
percent andthencomeshealthproblem.Itsrateis45.7percent.That̀sbecausethe
oldfeeltheuneasiestabouttheireconomicproblem andhealthproblem.Atthis,It
showedusthatwewereworriedaboutthedegenerationofthephysicalfunction
andthelossofsocialrolewhenold.
Third,Intheanswertotheresponsibilitysupportingtheoldage,tolivewithout
other̀shelpis75.5percent,nottolivewiththeirchildren61.2percent.Asaresult,
theyhadthemostreplynottolivewiththeiroffspringwhenold.
Fourth,ifyoulookedintothedifferencesbetweenthegroupswhichweredivided
generally,speciallyaboutthenecessityforthedevelopinganddistributinginthe



seniorcitizeǹswell-farehousing,itwasfoundthatthenecessityforthedeveloping
anddistributingintheseniorcitizeǹswell-farehousingwasabout85percent.
Fifth,according togeneral characteristics,theanalyzingresultofthesenior
citizeǹs well-fare housing was as follows.53.7 percentofthem said,after
consideringtheconditionsoflocation,facilities,andthecost,theywoulddecide.As
aninducementtomovein,medicalserviceandtheservicefortheoldarehighest.
Itsrateis56.4percent.42.0percentsaidtheywouldmoveinwhentheyareinsick
condition,36.2percentsayingwhentheyarelonely.
Sixth,thetypeofthehousingoftheoldwhowantedtoliveinwasthecountry

housing.Itsrateis70.7percent.Thenumberofthefittingfamilyofthesenior
citizeǹswell-farehousingwaslessthan30families.Itsrateis55.9percent.30-
under60familiesis33.0percent.Asfortheenvironmenttomovein,thetypeof
suburbancitiesis55.9percent.thencamecountrytypeinthatorder. Itsrateis
31.4percent.
Itcanbeinferredfrom thesurveythatthefacilitiesarenottheplaceyougo

whenyou'reinillconditionorwhenyouneedothers'supportbuttheplacewhich
couldlessentheeconomicburden,keeptheseniorcitizens'health,andcouldbe
spentmorecomfortableand easierold agein.Itwasthenecessary thatthe
governmentauthoritiesshould systematizeaspecialhospitalfacilities,havethe
responsibilityofthequalityoflifeorhealthoftheoldwhomovedinthehousing
throughthevariouslecturesonartistictopicsorconvenientfacilities.Asthehighest
preferencesarefortheseniorcitizens'well-farehousing,itneedsmorenational
backingwayssuchasinsuringprofitstotheprivateenterprises,furnishingtheold
withgovernmentsubsidies,loanatcheapinterest,andtaxfavors.
Wehavefoundthatthereisadifferencebetweenthehousingpreferencesofthe
elderlywholivedinbigcityandthoseofthesmalltowns.ThusIthoughtthat
eachareaneededitsfittingarelayoffacilities.Forthatreason,Ihavestudiedthe



housingpreferenceslimitedthecityofGwang-ju. Atthis,Ihopethataprivate
enterpriseoranindividualwilldevelopordistributethefitfacilitiesofthehousing
preferenceinGwang-ju.Forthatobject,thisthesiswillhold theactualproofof
greatworth.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선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
는 학생입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설문지는 「중․장년층의 노후주거 선호도에 관한 연
구」」」논문 준비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중․장년층세대의 노인복지주택개발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분석하여 향후 노후주거 발전에 필요한 자료로 사용 될 것이며,또한
자료의 결과는 순수한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본 자료는 무기명으로 통계 처리되며.개인적인 비밀은 절대 보장됩니다.



조선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이광선
지도교수 :오을임
연구자 :이광선
면접자 :이광선
면접일시 : . .

III귀귀귀하하하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사사사항항항입입입니니니다다다...해해해당당당되되되는는는 사사사항항항에에에 체체체크크크(((VVV)))하하하
여여여 주주주시시시기기기 바바바랍랍랍니니니다다다...

1.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2.귀하의 연령은?
① 30-39세미만 ② 40-49세미만 ③ 50-59세미만 ④ 60세 -70세미만

3.귀하의 직업은?

바쁘신 중에 끝까지 응답해주신 귀하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08년 10월 28일



① 회사원 ② 전문직 ③ 자영업자 ④ 무직 및 주부 ⑤ 판매.서비스직
⑥ 농업 ⑦기타 ( )

4.귀하의 학력은?
① 중졸 ② 고졸 ③ 대졸 ④ 대졸이상 ⑤ 기타

5.귀하의 월 평균 수입은?
① 150만원 미만 ② 150-300만원미만 ③ 300-500만원미만
④ 500만원이상

6.귀하의 혼인 상태는?
① 미혼 ② 기혼 ③ 사별 또는 이혼

7.귀하의 주거형태는?
① 단독주택 ② 연립주택 ③ 아파트 ④ 전원주택 ⑤ 기타( )

8.귀하의 자녀의 수?
아들 명 딸 명

IIIIII...다다다음음음 항항항목목목은은은 귀귀귀하하하의의의 노노노후후후생생생활활활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노노노후후후대대대비비비유유유무무무에에에 관관관
한한한 내내내용용용입입입니니니다다다...해해해당당당되되되는는는 사사사항항항에에에 체체체크크크(((VVV)))하하하여여여 주주주시시시기기기 바바바랍랍랍
니니니다다다...

9.귀하께서 노후 생활비를 현재물가로 1인당 월 얼마정도로 예상하십니까?
① 없다 ② 50만원 -150만원미만 ③ 150만원 -250만원미만



④ 250만원 -350만원미만 ⑤ 350만원이상

10.귀하께서 노후에 가장 염려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① 건강문제 ② 부부사별 ③ 경제적 문제 ④ 외로움과 무료함
⑤ 주거문제 ⑥ 기타 ( )

11.현재노후대책을 위해 귀하께서 월 어느 정도 저축하고 계십니까?
① 30만원미만 ② 30만원 -60만원미만 ③ 60만원 -100만원미만
④ 100만원 -150만원미만 ⑤ 150만원 -200만원미만 ⑥ 200만원이상

12. 노후의 생계대책은 어떤 것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해당사항 모두체크(V))

① 저축 ② 국민연금 ③ 사적연금 ④ 자녀의 도움 ⑤ 퇴직금
⑥ 기타

13.귀하께서는 노후에 누가 부양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본인 스스로 ② 국가 및 사회 ③ 자녀
④ 기타( )

14.자녀와의 동거에 관하여 귀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동거하지 않겠다 ② 자녀가 원하면 동거 하겠다
③ 자녀가 원치 않아도 동거 하겠다.
④ 건강할 때 독립하고 노환이 있을 때 동거 하겠다.
⑤ 처음에 동거하다가 복지시설이나 유료시설로 입주하겠다.
⑥ 기타( )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의 노인복지주거시설의 종류와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
다.참고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①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



IIIIIIIII...다다다음음음 항항항목목목은은은 귀귀귀하하하의의의 노노노인인인복복복지지지주주주택택택의의의 인인인식식식에에에 관관관한한한 내내내용용용
입입입니니니다다다...해해해당당당되되되는는는 사사사항항항에에에 체체체크크크(((VVV)))하하하여여여 주주주시시시기기기 바바바랍랍랍니니니다다다...

15.귀하께서는 노인복지주택을 개발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필요 하지 않다 ② 필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하다 ⑤ 매우필요하다

16.노인복지주택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① 경제적 능력만 된다면 무조건 입주 하겠다
② 입지조건,시설,비용 등을 고려한 뒤 결정하겠다.
③ 지금으로서는 잘 모르겠다.
④ 입주할 의사가 전혀 없다.

17.만약 귀하께서 노인복지주택에 입주의사가 없으시다면 그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입주의사가 없으신분만 응답해 주세요)
① 집단 수용소라는 기분 때문에
②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하기 싫어 입주시켰다는 사회적 통념 때문에
③ 입주비용 및 생활비가 비쌀 것 같기 때문에
④ 공동생활보다는 개인의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생활이 편하기 때문에

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③③③ 노노노인인인복복복지지지주주주택택택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분분양양양 또또또는는는 임임임대대대 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008.4.4일부터 노인주거복지설의 명칭을 -> 실비노인복지주택,유료노인

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으로 통합 개편하였다.



⑤ 자식들과 함께 살기 위하여

18.귀하께서 노인복지주택에 입주하신다면 입주 동기는 무엇입니까?
① 노인을 위한 시설의 편리성으로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② 건강상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노인을 위해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③ 일반주거시설에서 단독으로 생활하는 것보다 생활비가 적게 들 것 같아서
④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⑤ 배우자가 없더라도 생활의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서
⑥ 건강한 생활과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⑦ 기타( )

IIIVVV...다다다음음음은은은 귀귀귀하하하께께께서서서 생생생각각각하하하시시시는는는 노노노인인인복복복지지지주주주택택택의의의 입입입주주주방방방법법법
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사사사항항항입입입니니니다다다...해해해당당당되되되는는는 사사사항항항에에에 체체체크크크(((VVV)))하하하여여여 주주주시시시기기기
바바바랍랍랍니니니다다다...
(((입입입주주주의의의사사사가가가 없없없으으으신신신분분분은은은 체체체크크크사사사항항항이이이 아아아닙닙닙니니니다다다)))

19.노인복지주택에 입주하신다면 그 시기를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① 자식을 출가시킨 이후 ②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
③ 건강이 악화되어 누군가로부터 부양이 필요한 때
④ 연령이 많아 고독과 외로움을 느낄 때
⑤ 기타( )

20.귀하께서는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입주방식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① 분양방식 ② 임대방식 ③ 이용권 방식 ④ 기타

21.귀하께서는 노인복지주택에 입주 시 비용부담은 어떤 유형을 선택하시겠
습니까?



① 종신형 :입주 시 일시에 입주금을 지불하고 종신 이용 권리를 확보하는
형태
② 전세임대형 :입주 시 전세보증금을 지불하는 형태
③ 일정보증금 납부 및 월 임대형 :입주 시 일정보증금을 납부하고 월별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형태
④ 분양형 :자기 소유를 위해 매입되는 형태

22.귀하께서는 노인복지주택에 입주시 1인 기준 보증금 및 월 이용료(식비
관리비등)는 어느 정도 희망 하십니까?(보증금 ,월이용료 모두 체크(V))

1)보증금에 관하여
① 1,000만원 미만 ② 1,000만원 ～ 2000만원 미만
③ 2,000만원 ～ 3,000만원 미만 ④ 3,000만원 ～ 4,000만원 미만
⑤ 4000만원 ～ 5,000만원 미만

2)월 이용료
① 20만원 미만 ② 30만원 ～ 40만원 미만
③ 40만원 ～ 50만원 미만 ④ 50만원 ～ 80만원 미만
⑤ 100만원 이상

VVV...다다다음음음은은은 귀귀귀하하하께께께서서서 생생생각각각하하하시시시는는는 노노노인인인복복복지지지주주주택택택의의의 주주주거거거환환환경경경
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사사사항항항입입입니니니다다다...해해해당당당되되되는는는 사사사항항항에에에 체체체크크크(((VVV)))하하하여여여 주주주시시시기기기
바바바랍랍랍니니니다다다...(((입입입주주주의의의사사사가가가 없없없으으으신신신분분분은은은 체체체크크크사사사항항항이이이 아아아닙닙닙니니니다다다)))

23.귀하께서는 노후에 어떤 형태의 주거시설에 거주하시길 원하십니까?
① 아파트형 ② 연립주택형 ③ 단독주택형 ④ 전원주택형

24.귀하께서는 노인복지주택의 거주 세대는 몇 가구 정도가 적합하다고 생
각하십니까?



① 30가구미만 ② 30가구 ～ 60가구미만 ③ 60가구 ～ 100가구미만
④ 100가구이상

25.귀하께서는 노인복지주택의 입지 환경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시는 것
은?
① 도시형 :교통이 편리하고 외출외박이 자유로우며 쇼핑 의료 등 편의생활
이 용이한 도시에 소재한 시설
② 도시근교형 :자녀들과 인접하여 왕래가 용이하고 교통이 원활하며 휴양
과 문화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도시근교에 소재한 시설
③ 전원형 :조용하고 공기가 맑고 산수가 뛰어난 곳으로 건강관리 및 전원
생활을 할 수 있으며 도시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시설

26.귀하께서는 노인복지주택 입주를 고려하실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으로 번호를 기재바랍니다.( )
① 입주비용 ② 의료서비스 ③ 자식이 거주하는 지역과의 거리
④ 그 시설에 입주하는 노인층의 수준
⑤ 시설이 위치하는 지리적 여건 ⑥ 레저 및 생활프로그램의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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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중․ 장년층의 노후주거선호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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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다 음 -
1.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전송 등을 허락함

2.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ㆍ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배포ㆍ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저장,전송 등은 금지함.
4.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ㆍ출력을 허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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